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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공분야 인권강사양성 현황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공공분야 인권교육은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반 인권단체들이 등장하고 인권교육을 주창하기도 하였지만 교육보다는 민간인학살 

피해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1)이 중심인 

상황이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공공분야에서 인권교육은 익숙해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도 생소한 것이었다. 특히 공권력이 집중되는 기관, 수용시설 

등은 인권운동단체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후, 가장 먼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대상은 법집행 공무원이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권력 집행기관 중 

위원회에 진정 사례가 가장 많은 경찰·검찰·교도관 등 법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계획하여...”

-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158쪽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경찰·검찰분야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교재로 ‘인권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교육과정 등을 개설하면서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틀을 만들어나가고자 했다. 하지만 인권교육을 

직접 수행할 강사진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인권 

마인드를 가진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 등의 전문가로 인권교육 강사단을 구성하고,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강사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사단 강의시 강의 평가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159쪽)”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음해 2003년도 

연간보고서는 “강사단의 강의기법 제고와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해의 제고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과제는 

2003년도 강사단 워크숍에 반영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인권위가 초기에는 인권강사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3년도 ‘제2차 인권교육 

강사 워크숍’에 나온 각 분야별 강사 명단을 살펴보면, 변호사, 법무법인 관계자, 법학대학 강사 등이 

대다수였다. 법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인 만큼 법 전공자들을 인권강사로 활용하고자 

한 측면은 있겠으나 인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바라보도록 한 한계는 있었다. 

1)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27~30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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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지식의 공유, 기술의 

전수, 태도의 형성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둔 교육, 훈련, 정보 전달로 

정의된다”라고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에서 밝히고 있는 점을 되새겨 보면, 간담회나 한두 

번의 워크숍으로 인권강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인권강사를 통해 전달되는 

인권교육은 현장감이 있어 사이버교육보다 파급력이 크고, 인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강사의 

말이나 태도 하나까지도 인권과 연결하여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권강사는 그 내용과 교수법 

등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부터 행정·교정·군·경찰·이주(출입국)분야 및 정신장애분야로 나뉘어 

인권강사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위촉제도를 도입하여 인권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강사양성분야는 해마다 변경되기도 하였지만 인권교육 분야3)에 맞추어 장애, 노인, 이주, 아동·청소년, 

기업 및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강사양성과정을 개설·운영중이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인권강사를 양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인권 

기구로써 인권교육을 이행해야 할 의무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운영에 있어 예산과 인력 등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인권교육을 위한 조직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곳은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많지 않다. 그러므로 인권강사양성에 있어 국가인권 

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곳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여 인권강사를 양성하는데 

종합적인 기초자료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인권교육과 관련한 연구논문이나 보고서, 실태조사 등은 국가인권위원회4)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발표되고 있지만 인권강사를 핵심주제로 다룬 보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만 보더라도 인권강사와 관련한 내용은 ‘OO분야 인권강사 워크숍’, ‘인권강사양성 자료집’의 

형태로 나와 있을 뿐이다. 즉 인권강사라는 주제는 연구보고서나 실태조사에서 전면적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인권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몇 줄이나 몇 페이지 정도로 

2)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1차부터 4차까지 각 단계별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인권교육에 관한 정의는 공통적

으로 사용하고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조(정의) 2. 인권교육 분야: 공공 영역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

단체 및 군ㆍ경 분야, 학교 영역인 영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분야, 시민 영역인 장애, 노인, 이주, 아동ㆍ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기업, 언론 및 사회복지 분야 등

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간행물목록안내’를 보면, 2018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인권교육을 위한 참고

자료와 각 대상별 길라잡이 시리즈를 제외하고 ‘인권교육’을 주제로 한 자료집은 115건이다. 



공공분야 인권강사양성 현황 실태조사 ｜ 15

언급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인권과 관련한 조례, 지침 등에 의해 전국에서 

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누가 어떻게 인권교육을 행하고 있는지는 주목하지 않는다. 이는 

공공분야에서의 인권교육이 일부 강제성을 가진 의무이지만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받는 일회성 

교육이다 보니 인권강사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 못하는 듯하다. 즉 지금까지 공공분야에서 강조된 것은 

인권교육을 받는 것이지 인권교육을 행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태도, 가치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인권을 지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인권강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한 번이든 열 번이든 인권강사를 만나는 것이 복불복이 되어서는 안되며, 인권강사를 

통해 명확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 등이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양성하는지, 인권강사를 양성하는데 있어 어려움 

등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 더 나아가 인권강사양성과 관련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가. 조사대상 범위

본 조사는 공공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강사양성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범위를 설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첫째, 공공분야는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교육자치단체로 한정하여 조사한다.   

둘째, 인권강사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여 ‘인권교육활동가’, ‘인권교육가’, 

‘인권교관’, ‘OO권리강사’라는 이름으로 강사를 양성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조사한다.   

셋째, 성평등, 장애인식개선, 학대예방 등 지정기관에서 강사를 양성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동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에 따른 학대예방교육 강사양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양평평등기본법」제18조(성인지 교육),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6조(양성평등교육)에 

따른 강사양성, 「노인복지법」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른 학대예방교육 강사양성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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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범주 

본 연구는 인권강사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범주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강사 

양성의 개선방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권강사양성의 일반적 현황을 알아본다.  

둘째, 인권강사양성과정의 운영 현황을 알아본다.

셋째, 인권강사양성 후, 운영 현황을 알아본다. 

넷째, 인권강사양성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알아본다.   

다. 조사방법 

1) 설문조사 

(1) 설문지 작성

인권강사양성 현황 실태조사용 설문지 초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양성 자료집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이후 1·2·3차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가 검토한 후 설문지 문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2) 설문조사기간 

1차 설문조사는 2020년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었고, 2차 설문조사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1일간 진행되었으며, 3차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되었다. 

(3) 설문조사대상  

인권·교육이 주요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중앙부처 6곳 및 산하기관 9곳,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및 산하기관 31곳, 교육자치단체 17곳, 아동친화도시 101곳에 협조 공문을 1차, 2차, 3차로 

반복하여 발송하였다.   

(4) 설문조사방법 

설문지는 OR코드로 제작하여 공문발송시 첨부하였고, 인권·교육 등 인권강사양성 관련 업무 

담당자가 직접 O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작성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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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발송 후, 연구진은 각 업무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QR코드로 설문 응답이 어려운 경우는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응답 결과를 취합하였다. 이 

외 인권강사를 양성한 적이 있는 경우,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교육시간, 내용 등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2) 개별 및 집단 심층면접조사 

(1) 심층면접조사기간 

개별 및 집단 심층면접조사는 2020년 11월 5일부터 2020년 12월 12일까지 1개월간 진행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기 위해 면접 일정을 조정하면서 

해당기관을 방문하였다.  

(2) 심층면접조사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인권강사양성과정을 가장 최근에 운영한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과정의 참여자 및 이수자도 집단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자 대상 심층면접 참여자는 총 5명이며, A-교육청 관계자, B-지자체 

산하기관 관계자, C-중앙부처 관계자, D-중앙부처 관계자, E-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였고, 

집단심층면접은 올해 인권강사양성과정에 참여 중인 5명과 인권강사양성과정을 마치고 

인권강사로 활동 중인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인권교육의 개념을 통해서 본 인권강사의 의미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내외 문서는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엔(United Nations) 자료를 

비롯하여 여러 국제협약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고, 에퀴타스5)(Equitas, 구(舊) 캐나다 

인권재단)와 같은 국제적 인권교육기관도 인권교육과 관련한 도서를 출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권강사에 대해 총론적인 내용을 다룬 국제문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1970년대 

5) 국가인권위원회는 캐나다 에퀴타스(EQUITAS)와 인권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캐나다 에퀴타스는 세계인권선언의 공동 

입안자인 존 험프리(John P. Humphrey)를 포함한 학자와 사회 활동가들에 의하여 인권교육이 사회정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설립된 단체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8년,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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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UNESCO)의 교육에 관한 권고문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발표된 유엔의 교육 관련 결의문 

등을 통해 인권강사의 의미와 인권강사양성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가. 인권교육 및 인권강사양성에 있어서의 국가의 의무  

1990년대 이전까지는 유네스코가 오랜 경험을 바탕6)으로 인권교육의 중심에 있었다. 1974년 

11월 제1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7)의 내용을 보면, 교육의 기본원칙은 유엔헌장, 유네스코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에 

명시한 목적과 의도를 교육에 불어넣어야 하며, 특히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1978년 9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회의」8)에서는 인권교육·교육의 

목표를 3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인권에 내재되어 있는 관용, 존중, 연대의 태도를 배양하고, 

둘째,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에 관한 지식과 이행을 위한 체계를 알려주어야 하며, 셋째, 

인권이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사회적·정치적 현실로 실현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자각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1970년대 유네스코가 중심이 되어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이 다루어지다가 유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된 것은 1993년 6월 세계인권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에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이 

채택되면서부터이다. 이 선언에서는 인권교육을 홍보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전략을 개발하며, 

인식을 확산하는데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인권교육 활동을 촉진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교육 10개년의 선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듬해인 

6) 유엔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 Ⅳ. PRINCIPAL ACTORS, 17. UNESCO by reason of its long experience in education, educational 

methodology and human rights. 

7) https://www.ohchr.org/EN/Issues/Education/Training/Compilation/Pages/3.RecommendationconcerningEducationforIntern

ationalUnderstanding,Co-operationandPeaceandEducationrelatingtoHumanRightsandFu.aspx (2020.11.02. 최종방문).

8) https://www.ohchr.org/EN/Issues/Education/Training/Compilation/Pages/6.PrinciplesoftheViennaInternationalCongressont

heTeachingofHumanRights(1978).aspx (2020.11.02.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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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UN 총회 결의 49/184을 통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을 ‘유엔 인권교육 

10년’(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DHRE)9)으로 선포하게 된다. 

이에 곧바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유엔 인권교육 10년’선포에 따른 행동계획을 마련하였고, 

1995년 12월 총회 결의 50/177에 따라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10)’을 확정하게 된다. 이 행동계획에서는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가능한 한 폭넓은 청중, 즉 일반 대중에게 인권교육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위한 인권교육 강사양성과 훈련 등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20.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들은 정규·비정규 교육을 통해 가능한 

한 폭넓은 청중(an audience)에게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의 목적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되고, 이를 위해서 강사 훈련(training of trainers) 등을 통하여 영구적인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접근법을 장려해야 한다.

-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

28. (d) 각 국가는 연구, 강사 육성(training of trainers), 인권 자료의 준비·수집·번역·배포, 

토론회·워크숍·강좌의 조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자원훈련센터(National human rights 

resource and training centres)를 설립하도록 장려하며, 이런 센터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

-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

또한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에서는 인권자원훈련센터(National human rights resource 

and training centres)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는데,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9) http://www.ohchr.org/EN/Issues/Education/Training/Pages/Decade.aspx (2020.11.02. 최종방문).

10) https://www.ohchr.org/EN/Issues/Education/Training/Compilation/Pages/PlanofActionfortheUnitedNationsDecadeforHum

anRightsEducation,1995-2004(1996).aspx (2020.11.02.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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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가인권자원훈련센터(National human rights resource and training centres)는 국내 

전담부서(national focal points)와 협력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인권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 훈련 교재의 번역 및 문화적으로 적절한 조정(adaption)

⒞ 전문가 집단과 지역사회 활동가에 대한 서비스 제공(outreach) 

⒟ 지도자에 대한 성인지(gender-sensitive) 훈련 

⒠ 인권교육 프로젝트 개발에 관심 있는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조직

⒡ 미술, 음악, 연극 공연 등 특별한 문화 행사의 조직 그리고 인권에 관한 저널, 대중서적, 시청각 

자료의 생산

⒢ 국내 인권교육 전문가 및 기관의 명단 관리(Maintenance of a roster of national experts and 

institutions in human rights education)

⒣ 국제적 후원을 받는 인권교육을 위한 기술 협력 프로젝트의 이행 지원

⒤ 인권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지원을 요청하는 개인과 집단이 자문, 출판물, 훈련 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 확장 서비스(extensive service)의 수립, 자격 있는 국제적 프로그램 

및 기구는 요청에 따라 국가인권자원훈련센터에 이러한 확장서비스를 위한 지침 및 교재 

개발에 있어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

이처럼 인권교육은 국가의 책임하에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총괄적이며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강사(trainers)를 훈련하는 것도 

전담기관이 해야 할 업무인데 강사 훈련에 있어 강조되는 것은 책임감이다. 일정한 인권훈련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업무에 복귀해서도 스스로 훈련을 지속하고, 훈련의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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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b) 강사훈련과 역량구축(Training the trainers and capacity-building)

    인권훈련과정의 참가자들은 훈련과정을 완수한 이후에도 자신의 책임감(responsibilities)이 

지속된다는 것을 인지(understanding)하고 선택해야만 한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일상 

근무지로 복귀한 후에도 스스로를 훈련하고 훈련 내용을 전파하는 노력을 수행할 책임(duty)이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훈련시 전달된 정보가 해당 기관 전체로 배포되면서 인권 

훈련과정의 영향은 몇 배로 배가될 수 있다.

-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

1995년부터 10년간 추진되어 온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의 성과 및 미흡한 사항과 이 분야에 있어서의 향후 유엔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E/CN.4/2002/93)’를 발표하고,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적 체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유엔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한 단계적 구조의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orld Programme fo Human Rights Education)’결의안(E/CN.4/2005/98)을 

총회에서 채택하고, 초등·중등교육제도에 초점을 둔 1차 행동계획(2005~2009년11))을 확정하게 

된다. 이어서 2차 행동계획(2010~2014년)은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에 초점을 두었고, 3차 행동계획(2015~2019년)은 1, 2차 프로그램의 이행을 

강화하고,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촉진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에 확정된 4차 

행동계획(2020~2024년)은 인권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이 단계적으로 이행되는 상황에서 유엔은 2011년 12월 ‘유엔인권 

교육훈련선언(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을 총회에서 채택하고, 

국가마다 인권교육을 이행하도록 당부하기도 하였다.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제7조는 “국가 및 

관련 정부 당국은 참여·포용·책임의 정신으로 개발 및 이행되는 인권교육과 훈련을 증진하고 

보장하는데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라고 명문화함으로써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등 국제문서에서 인권교육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며, 강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도 국가가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1) 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당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이었으나 인권이사회의 결의(결의 6/24, 2007)를 통해 

1차 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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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의 과정으로써 인권교육 및 인권강사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의 부록12)에서 인권교육은 평생의 학습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후, 

인권교육은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인권교육은 학교와 직업·전문직 훈련을 통한 

정규 학습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가족, 대중매체 등 비정규 학습을 통해서도 모든 연령 집단, 

모든 사회 집단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13)는 것이다.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제3조에서도 “인권교육과 훈련은 모든 연령층과 관련된 평생의 과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4차(2020~2024년) 행동계획’도 

인권교육은 평생 지속되는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14)

5. 인권교육은 평생 지속되는 과정이며, 다음을 증진한다. 

 ⒜ 지식과 기술 : 인권에 대해 배우고, 일상에서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   

 ⒝ 태도 : 인권을 지킬 수 있는 태도, 가치, 신념을 계발하거나 강화하기 

 ⒞ 행동 :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활동하기 

-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4차 행동계획(2020~2024년)14) 

이처럼 인권교육이 평생 학습으로써 지식과 기술, 태도 및 행동으로까지의 실천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교육을 수행하는 인권강사도 그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생의 어느 시점에 인권교육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집단에게 친숙하고 적절한 언어와 교수방법을 선택하여 적용15)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수반된 교육 및 훈련 

12) APPENDIX,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Human rights education 

- lessons for life

13) APPENDIX,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Ⅱ. GENERAL GUIDING 

PRINCIPLES, 5. 참조  

14) A/HRC/42/23, 26/7/2019,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fourth phase (2020-2024) of the World Progr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5)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rticle 3. 3.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use 

languages and methods suited to target groups, taking into account their specific need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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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갖춘 전문기구가 필요하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1차 및 2차 행동계획은 교육자를 위한 인권교육과 훈련의 중요성16)을 

강조하면서 교육자를 위한 인권훈련 교과과정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차 

및 2차 행동계획에서 다루었던 인권훈련 교과과정의 요소를 3차 행동계획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    

21. 교육자를 위한 인권훈련 교과과정은 다음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을 포괄하는 학습 목표

⒝ 교육자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외에 인권보호기제 뿐만 아니라 인권의 원칙과 기준

⒞ 안보 문제를 포함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교육자와 

학습자의 권리와 기여

⒟ 상기Ⅰ. C장의 인권교육의 활동 원칙 

⒠ 문화적인 것을 고려하면서 참여적이며, 학습자-중심적이고, 경험적이며, 실천-중심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적절한 방법론 

⒡ 민주적이며,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교육자의 사회적 기술과 리더십유형

⒢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여 인권교육을 위한 기존 교육 및 학습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새로운 자원을 개발, 검토 및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

⒣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정기적이며 동기를 부여하는 학습자 평가

-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3차 행동계획(2015~2019년)

이 중에서 ‘⒟ 인권교육의 활동 원칙’은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1차부터 4차까지의 행동계획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활동 원칙을 말한다.  

16) Plan of Action for the third phase(2015-2019) of the World Progr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8. Both the first and 

second phases of the World Progrmm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for educators, 

meaning those who design, develop, imloement and evaluate education activities in formal, informal and non-forma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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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권교육 활동 원칙 

(a)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및 개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의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불가분성과 보편성을 증진한다. 

(b)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인종, 성, 언어, 종교, 정치 혹은 다른 견해, 국적, 민족 혹은 사회적 

출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 등 그 외 사유에 의한 차별을 반대하도록 장려한다.

(c) 정치, 사회, 경제, 기술, 환경 분야의 급변하는 상황에 비추어 빈곤, 폭력 분쟁, 차별 등 고질적인 

인권문제와 새로운 인권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여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과 

해결책이 나오도록 한다.  

(d) 개인과 공동체가 자신의 인권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e) 특히 정부 공직자 등 의무이행자(duty-bearer)가 관할권 하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 

보호, 충족시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계발시킨다. 

(f) 다양한 문화적 맥락안에 내포되어 있는 인권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국의 역사적, 사회적 

발전 정도를 고려한다.

(g) 지역, 국가, 국제인권기구, 인권보호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기른다. 

(h) 인권에 관한 지식, 비판적 분석과 행동기술을 포함하여 학습자의 나이,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참여적 교수법을 사용한다. 

(i) 참여, 인권의 향유, 온전한 인격의 발달을 고취시키고 결핍과 공포가 없는 교육 및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j) 학습자를 인권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에서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대화에 참여시킴으로써 인권을 학습자의 일상적인 삶과 연관을 

갖도록 한다.

-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3차 행동계획(2015~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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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인권교육의 활동 원칙은 인권에 대한 지식 전달을 

포함하여 차별에 반대하고, 공동체내에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며, 궁극적으로는 

여러 분야에 관한 대화를 통해 인권이 자신의 일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원칙을 인권강사에 적용해 보면, 인권강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여러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권을 지향하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인권강사는 

다학제적이며, 다학문적인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차 

행동계획(2010~2014년)에서 교육자를 훈련하는 교과과정의 요소로도 명시되어 있다. 

33. 고등교육교원에 대한 교육과 전문성 개발에서 인권교육을 다루는 전략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a)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재직 전(pre-service) 및 재직 중(in-service) 훈련 

교과과정을 개발한다.

  (ⅰ)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인권보호 메커니즘의 지식과 이해 

  (ⅱ)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인권 관점 

  (ⅲ) 정규, 비정규, 무형식 교육 간의 연계를 포함한 인권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육 이론 

  (ⅳ) 인권교육의 교수-학습 방법론 및 교원의 역할 

  (ⅴ) 민주적이고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교원의 사회적 기술과 리더십유형 

  (ⅵ) 해당 기관에서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 교원과 학생의 권리와 책임 

  (ⅶ) 고등교육 교원이 기존 인권교육 자료를 검토하고 선별하고 새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기존의 교육적 자료에 대한 정보

-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차 행동계획(2010~2014년)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직접 인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데 목표를 두는 것과 같이 인권강사의 역량도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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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권에 대한, 인권을 통한, 인권을 위한 교육과 인권강사 

인권강사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2011년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17)’제2조의 내용이다.    

(a) 인권에 대한 교육 : 인권 규범 및 원칙, 이를 지지하는 가치 및 보호 체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 

제공   

(b) 인권을 통한 교육 : 교육자와 학습자 양쪽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의 학습 및 교수법을 

포함하는 교육 

(c) 인권을 위한 교육 : 자신의 권리를 향유 및 행사하며,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제2조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인권강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사 자신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인권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앞서 제기한 다학문적, 다학제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 곳이 바로 대학이다. 하지만 현재 인권 자체가 

전공인 대학은 없으며, 일부 대학에서 인권교과목이 개설18)되어 운영될 뿐이다. 앞으로 대학내 

인권학과가 만들어지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면 인권강사의 영역도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을 통한 교육’을 인권강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인권을 체득할 수 있는 교수법을 

훈련해야 한다. 학습자와 교육자가 서로 존중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강사가 먼저 그 

방향으로 안내하고 제시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즉 인권강사는 그 교육시간에 학습자가 온전히 

인권을 경험할 수 있는 교수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17) https://www.ohchr.org/EN/Issues/Education/Training/Compilation/Pages/UnitedNationsDeclarationonHumanRightsEducat

ionandTraining(2011).aspx (2020.11.02. 최종방문).

18)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차 행동계획(2010~2014년)의 이행을 위해 전국 대학교의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을 

조사했으며, 2014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365개 대학 중 인권관련 교과목을 최소 하나 이상 개설한 비율은 5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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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권을 위한 교육’은 인권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인권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측면은 인권강사 자신도 인권교육에 참여하면서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했던 편견을 자각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인권적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과 같다. 이는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제5조 제3항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보편성을 

반영해야 하듯이 다른 국가의 문화, 종교, 전통 등이 갖고 있는 다양성에서 영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다양성을 포용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와 같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인권강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Ⅱ.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양성 운영 형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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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양성 운영 형태의 변화19)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5호는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인권위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26조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인권위는 국가기관 중에서 인권교육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에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인권교육을 수행할 인권강사를 양성해 오고 있는데 그 운영 

형태는 변화되어 왔다.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형태는 여러 요인, 즉 예산·인력·교육대상·참여자의 특성·시간·장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방식만 적합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인권위가 20여년간 

인권강사를 양성하면서 현재의 위촉제도를 운영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양성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1. 워크숍 및 연수과정을 통한 강사양성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부터 인권교육을 시작하면서 강사단을 구성하였다. 이때는 인권위가 직접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이나 연수과정을 실시하여 

이들이 인권강사로 활동하는 방식이었다. 2002년도 연간보고서를 보면 ‘인권교육 전문 강사 은행’을 

구성하고,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설립 초기부터 인권강사의 역량이 

인권교육의 주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2002년 강사단은 법조계 소속 강사가 39명, 학계 강사가 60명, 시민단체 강사가 3명으로 대부분 

법조계와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강사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들이 법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 ‘교정과 인권’, ‘경찰과 인권’ 등과 같은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이러한 강의 

주제는 당시 공무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즉 ‘인권 길라잡이-교정편, 인권길라잡이-경찰편, 

인권길라잡이-검찰편’이라는 시리즈가 발간되면서 이 교재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강사용 표준교안을 제작해 2003년도 인권전문교수요원20) 양성과정의 교재로 활용하게 된다.  

19) 본 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

였다.    

20) 2002년도 연간보고서에서는 인권강사라는 표현이 아닌 ‘인권전문교수요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원문 그대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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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분야별 인권교육 강사단 수

구 분 경찰분야 교정분야 검찰분야 군대분야 합 계

법조계 17 6 8 8 39

학계 27 14 16 3 60

시민단체 1 1 1 0 3

합계 45 21 25 11 102

2003년도 연간보고서를 보면, ‘강사단의 전문 교수 능력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2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상반기에는 인권위 강사단을 대상으로 강의기법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인권위 

강사단뿐만 아니라 경찰 인권강사단 및 법무연수원 등 법집행기관 교수요원, 대학 인권교육 관련 

교수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2003년 인권위는 ‘경찰 인권교육 강사를 위한 

매뉴얼’을 발간하는데, 이 매뉴얼은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권강사21)를 위한 자료집으로써 

인권위가 직접 강사를 양성하기보다는 워크숍이나 연수 형태로 기존의 강사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이유를 살펴보면22), 인권교육의 저변 확대에 있어 인권위가 직접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 우선적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한 분야의 소속 직원을 강사로 육성하여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권위는 법집행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나 연수도 운영하였다.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학교 인권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2002년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길잡이’를 

제작하고, 2003년 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관련 워크숍 등을 실시하면서 점차 교원 대상 

워크숍과 연수를 확대해 가기 시작한다. 2004년 인권위는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 5개 초등학교를 

인권교육 연구학교(1기)23)로 지정하고 2년동안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 대상 연수도 실시하면서 

인권의 기본 개념, 참여형 교수법 등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2005년에는 통합학급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 및 교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운영하였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와 같은 인권교육 교재를 발간하게 된다. 

21) 경찰청은 인권보호시스템 정착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경찰 인권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22)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연간보고서, 183쪽  

23) 인권교육 연구학교 2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기는 2008년 운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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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는 인권위가 직접 운영해오던 교원 대상 인권 연수과정을 권역별로 3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기도 하였으며, 2007년은 연수과정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고 사이버강좌도 

수강하도록 하면서 조금씩 내용과 형식의 변화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인권위는 워크숍의 형태로 인권강사를 양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개설된 학생인권·노동인권강사과정 등은 워크숍이나 연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인권위는 

‘인권감수성향상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경찰청 소속 강사와 

군 인권교관이 그 대상이다. 이는 직업의 특성상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일주일 이상 운영할 수 없어 해당 

기관과 인권위가 공동으로 워크숍이나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강사과정을 운영하고, 강사과정 수료자가 

자체 내부 강사가 되어 활동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군의 경우 ‘인권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군 인권업무 훈령」제19조에 의하면, 인권교육을 인권교관 등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군 인권교육은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전방GP 총기 난사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군대 내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군 인권담당자 연수과정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이를 토대로 2005년 12월 첫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이 과정은 그 형식과 내용은 

일부 변화되었지만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2003년도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연구24)에 의하면, 중기(2006~2007년) 단계에서 인권 

교육자를 양성·훈련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인권에 대한 전문지식 등 집중적인 훈련을 제공하여 교육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가 양성 코스와 인권교육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형식의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당시 전문가 양성 코스보다는 워크숍 형태에 더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2년부터 중반까지 인권위는 2~3일 정도의 워크숍에 참여한 현직 공무원, 교사 등을 강사로 

활용하면서도 보수교육이나 모니터링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내부적으로는 인권강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인권강사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평가 내용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인권위는 설립 초기에 인권교육의 저변 확대라는 목표를 두고 

그 숫자를 늘려나가는데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권강사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는 

데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2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관련연구」, 2003, 175쪽~177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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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강사양성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등에서 인권교육이 평생의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인권위는 인권교육을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구축하고자 했으며, 이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인권교육의 조직과 업무를 학교교육, 공공교육, 시민교육팀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2008년 인권위는 코바코 연수원을 인권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인권교육 전문인력양성과정을 기획했는데 “인권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5)”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센터를 지정한 

후, 공무원·활동가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한 인권위는 교육과정을 워크숍 

방식에서 단기교육과정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인권위는 당시 정부의 일방적인 인력 감축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26)에 직면하게 되고,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발생하면서 인권강사양성과정도 워크숍과 

연수 등의 형태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었다. 

2009년 인권위는 건설경영연수원을 인권교육센터 본관으로, 기존의 인권위 배움터(본부)를 인권교육 

센터 별관으로 정식 지정·운영하면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인권강사양성과정은 교육기간이 1박 2~3일 정도로 워크숍이나 연수과정과 비슷했지만, 그 내용은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으로 구분하고 해당분야의 교육 콘텐츠 제작과 발표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표 2>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과정27) 

기관명 분 야 과정명 인 원 기 간 비 고

충주지역

정신건강센터

장애
인권감수성향상과정(기본) 30명 4.22 / 4.24 / 4.29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이수자 중 

희망자 참여

인권전문가양성과정(심화) 15명 5.20 / 5.22 / 5.27

아동
인권감수성향상과정(기본) 30명 5.6 / 5.7 / 5.13 / 5.15

인권전문가양성과정(심화) 15명 5.27 / 5.29

경기도장애인

복지시설협회
장애

인권감수성향상과정(기본) 80명 5.2 / 5.27

인권전문가양성과정(심화) 60명 6.26 / 6.27

계 230명

25)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8년 

26)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설명자료’, 2009.3.5.

27)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8년,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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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8년 인권위는 관련분야 공무원,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총 6개 분야(행정, 군대, 교정, 

정신장애, 경찰, 이주)의 인권강사를 양성하였는데, 특히 2008년 「정신보건법」제6조의2(인권교육) 

조항이 신설되면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법정 의무교육을 4시간 이상 받도록 

하였고, 인권위와 국·공립 정신병원 등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인권위는 정신보건분야 

강사양성뿐만 아니라 강사 대상 보수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표 3>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강사 운영 현황

분 야 운영횟수 인 원 교육일수 교육시간 교육 일정 교육 대상

행정 분야 1회 36명 1박2일 13 8.28 ~ 8.29

관련분야 

공무원, 

활동가 및 

위원회 

직원 등

군대 분야 1회 34명 1박2일 13 9.18 ~ 9.19

교정 분야 1회 41명 1박2일 14 9.25 ~ 9.26

정신장애 분야 1회 41명 1박2일 12 10.16 ~ 10.17

경찰 분야 1회 28명 1박2일 13 11.13 ~ 11.14

이주(출입국) 분야 1회 24명 1박2일 13 11.27 ~ 11.28

계 6회 204명 78

2008년부터 분야별로 운영한 강사양성과정은 2014년 총 12개 분야(경찰, 군, 노인, 노숙인, 다문화, 

아동청소년,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시설, 정보인권, 정신보건, 영유아, 사회복지)로 세분화되었지만 

운영 방식은 2일~3일 과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1년은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화(제20조)되었고, 이에 인권위가 전담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최근까지 「노숙인복지법」에 의한 인권교육은 인권위가 전담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연구 보고서’28)에 의하면, 인권교육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인권교육의 전문화를 제언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강사의 체계적 양성과 

인권교육 교수방식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중장기(2013~2022) 행동계획에도 반영되었는데 인권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세부 목표는 수립했으나 구체적인 이행 과제들은 다루지 않았다. 또한 인권위가 3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인권증진 행동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업무계획에서도 인권강사양성은 그 자체가 도달해야 할 목표29)로 

되어 있을 뿐, 인권교육의 전문화와 인권강사양성이 어떠한 이유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설명이 없다.               

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연구 보고서」, 2011, 192쪽~196쪽 요약 

29)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도 업무계획」, 2019.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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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인권위원회 중장기(2013~2022) 인권교육 행동계획

인권위가 설립초기부터 인권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각 분야별 워크숍이나 연수, 협의회 등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부분도 있지만 인권강사양성에 있어 체계적인 틀을 정립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인권위가 인권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강사양성에 있어서는 그 내용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았고, 해당분야 경력자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형태로 인권교육을 운영하다 보니 인권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 태도 등이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3. 위촉제도를 통한 강사양성 

인권위는 201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인권교육과 인권강사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인권강사 위촉제도30)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인권강사 양성 및 위촉’이라는 소제목이 연간보고서에 등장하고, 해마다 인권강사와 관련한 내용이 

정리 및 기록되고 있다. 또한 보육교직원, 선원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의 법제 

30) 2015년도 「인권교육운영 종합계획서」에 의하며, 인권위와 공동으로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인원위 위촉강사가 아닌 

해당 기관에서 위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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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31)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제도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2015년부터 인권위는 인권강사양성과정을 기본과정(3일), 전문과정(3일), 심화과정(2일)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면서 교육(모집)대상을 해당 분야의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인권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정하여 참여 자격에 대해 일정한 기준32)을 적용하기 시작한다. 

또한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완료한 후에는 외부 인권(교육)전문가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강의 

시연 평가 등을 거쳐 인권위 강사로 위촉하는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015년은 영유아분야의 인권강사를 양성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고, 이에 인권위가 교육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인권위는 인권교육이 

법제화될 때마다 그 분야의 강사양성과정을 개설하였고, 2016년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인권위 장애분야 위촉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강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2017년부터 인권위는 위촉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역량강화 워크숍을 운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인권강사양성과정 중 전문과정을 3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총 9일의 강사과정을 

운영하다가 2018년 한 번 더 확대하여 해마다 총 12일로 구성된 강사과정을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신규 인권강사양성과정은 기본과정을 기본과정 1(4일)과 기본과정 2(2일)로 나누어 

시행하고, 전문과정(4일) 및 심화과정(2일)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위촉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은 2일간의 권역별 집합교육에 필수로 참여하도록 하고, 사이버 인권교육 2과목 

이수, 역량강화 워크숍 1회 참여, 인권강의 3회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재위촉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2020년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재위촉심사를 위한 필수요건을 완화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인권강사 위촉관리는 최초 위촉자의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재위촉심사를 받고,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위촉심사를 거치는 방식이다. 

인권위가 위촉제도를 시작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신규 강사양성과정 분야를 보면, 해마다 

다루고 있는 분야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3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7.30.), ‘선원 이주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2015,10.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표명(2015.12.9.)

32) 2015년도 「인권교육운영 종합계획서」에 의하면, 군, 경찰, 지자체, 각종 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자체 강사양성과정은 자체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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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인권위원회 신규 인권강사양성분야 33)

연 도 총 계 신규 인권강사양성 분야33)

2015 10 정신보건, 장애, 아동·청소년, 영유아, 노숙인, 노인, 이주 스포츠, 사회복지, 학교

2016 10 정신보건, 장애, 노숙인, 노인, 이주, 아동청소년, 영유아 사회복지, 스포츠, 발달장애 

2017 7 정신보건, 노숙인, 노인, 기업, 발달장애, 노동 사회복지

2018 3 노인, 장애, 이주민

2019 1 기업

2020 4 기업, 노숙인, 스포츠, 장애

2020년 기준 인권위 위촉 인권강사는 총 229명이며, 인권위는 위촉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강사단 워크숍을 운영하는 등 사후 관리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교육을 수행할 신규 

인권강사를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양성하지 않는다면, 다른 한편에서 시연 평가도 없이 2~3일 

과정만으로 강사가 양성되는 실태를 방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권위가 강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인권위 직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2018년 인권위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원인권강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직원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운영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인권위가 직원을 강사로 양성할 의무는 없다. 앞으로 이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여 인권위 

직원이 강사로서 역량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유는 인권위 

직원이 인권강사로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권위 진정제도와 

관련한 영역(진정처리절차, 조사업무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침해, 유엔 등 

인권의 동향, 유엔인권교육훈련 등과 같은 내용은 인권위가 다루고 있는 업무이면서도 가장 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다면 대내외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33) 군 분야는 인권교관을 대상으로 신규 및 보수교육과정으로 해마다 운영하고 있어 분야별 집계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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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확산은 집합교육을 감소34)시켰고, 인권교육도 위축되게 

만들었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을 포함한 많은 교육이 사이버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지리적, 시간적 한계를 넘어 접근성이 유연해진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고, 소규모 집합교육의 필요성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권위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인권강사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개발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강사양성 체계 등을 갖추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실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34)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촉인권강사 강의평가 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인권강의 횟수가 

강사 1인당 평균 7.5회로 나타났다(112쪽). 





Ⅲ. 공공분야 인권강사양성 

현황 실태조사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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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분야 인권강사양성 현황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인권강사양성의 일반적 현황 

가. 응답자의 소속기관 현황

중앙부처 중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및 산하기관 9곳,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및 산하기관 31곳, 교육자치단체 17곳, 아동친화도시 101곳에 협조 공문을 

1차, 2차, 3차로 발송한 결과, 총 104건의 응답 결과가 취합되었다. 

응답자의 소속기관 분포도는 중앙부처 2건, 중앙부처의 소속기관 4건, 중앙부처의 산하기관 

10건, 지방자치단체 33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25건, 교육자치단체 11건, 공직유관기관 및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 등 19건이었다.  

<표 5> 설문 응답자의 소속기관 현황

구 분 빈 도 백분율

중앙부처 2 1.9

중앙부처 소속기관 4 3.8

중앙부처 산하기관 10 9.6

지방자치단체 33 31.7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25 24.1

교육자치단체 11 10.6

공직유관기관 및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 19 18.3

합 계 104 100

설문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유선으로 각 기관마다 인권강사를 양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었다. 공문 제목이나 내용에 ‘인권’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인권 

업무 담당자에게 배정되고, 타 부서는 전혀 그 내용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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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는 인권강사양성에 관한 것으로 인권 담당 부서 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담당 부서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각 기관내 여러 부서에 내용이 전달되도록 요청하였으나 

응답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인권위에서 무엇을 조사해주세요’라고 할 때, 인권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모든 공문이 저한테 

와요. 저는 학생인권에 대해서 아는 건데, 인권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저한테 오고, 인권이라는 말이 

제목에 없는데도 인권위에서 보냈기 때문에 저한테 공문이 오는 거에요.”

“제가 각 부서에 공문을 전달할 수는 없구요. 일단 인권담당자에게 문서를 배부했으니 거기랑 

통화해보세요”

“인권위에서도 지자체 등에 공문 보낼 때, 어떤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해야할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실제 업무분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다르기도 하거든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인권 업무 담당자는 부차적인 일들이 가중되면서 업무 부담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스스로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인권강사양성과 같은 신규 사업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인권 업무를 확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나. 응답자의 인권교육 업무 인원 현황

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소속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인원은 1명(응답자 본인)이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명 이상의 비율과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표 6> 인권교육 업무 인원 현황

구 분 1명 2명 3명 4명 이상 담당자 없음 합 계

빈 도 62 17 7 7 11건 104

백분율 59.6 16.4 6.7 6.7 10.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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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35)의 경우, 

전문강사양성부 직원수가 인턴을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운영팀의 직원이 총 6명이지만 

인권강사양성 및 강사역량강화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1명이었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에 의하면, 각 광역지자체마다 인권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3~7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인권교육과 관련한 전담팀은 없었다. 대부분 인권팀36) 내에서 1~2명이 

여러 업무 중 하나로 인권교육 업무를 맡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양성이 

체계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담당 인력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 응답자의 인권교육 업무 기간 현황 

 본 설문의 응답자가 인권교육 업무를 맡은 기간은 6개월 미만이 26.9%로 나타났고, 3년 이상 장기 

근무자는 6.7%로 나타났다. 

<표 7> 인권교육 담당자의 업무 기간

구 분 빈 도 백분율

6개월 미만 28 26.9

6개월~1년 미만 23 22.2

1년~2년 미만 22 21.2

2년~3년 미만 12 11.5

3년 이상 7 6.7

담당자가 없음 12 11.5

합 계 104 100

35)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https://www.kigepe.or.kr)은 폭력예방교육·양성평등교육·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강사과정이 있고, 

인권교육 강사는 양성하지 않고 있어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36) 「지방자치단체 인권형황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인권팀은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인권협력팀, 인권영향평가팀, 인권평화교륙

담당팀, 장애인인권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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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기간 중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곳은 유선상으로 인권강사양성 유무를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었거나 담당자의 업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답변을 듣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간 중에 담당자가 바뀌는 일도 있어 인권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분야의 직무적 특성상 2~3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인권 업무가 단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경우, 교육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고, 학습자에게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교수자를 섭외하는 등 담당자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뒷받침이 제공 37)되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지가 있어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죠. 어쩌면 2년 전으로 되돌아갈지도 모르구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누가 와도 이 

일을 할 수 있게 틀을 만들고 싶은거죠.”

“올해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업무를 맡기 전까지 인권강사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 일을 안 할 수는 없었구요.”

인권강사를 양성한 적이 있는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인권강사양성이 여러 행정 업무 중 하나라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스스로 인권을 알아야 교육 업무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에 인권강사양성 업무가 단절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각 담당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주축이 되어 ‘공공분야 인권 업무 담당자 워크숍(가칭)’또는 간담회 등을 분기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담당자를 위한 워크숍을 활성화하여 인권위가 촉진자로써 역할을 

수행한다면 공공분야에서 인권 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7)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의 알파와 오메가」, 2019, 82~83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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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권강사양성 운영 기관(2018~2020년 현황)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를 양성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결과는 2017년 이전 9건, 2018년 8건, 2019년 

13건, 2020년 7건으로써, 최근 3년간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를 양성한 건수는 총 28건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권강사를 양성한 적이 있는 공공분야를 살펴보면, 중앙부처에서는 

국방부가 유일하고, 시·도 지자체에서는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제주도가 있었다. 교육청 

중에서는 부산, 울산, 경기도, 전라북도, 강원도가 있었고, 경기도 시흥시와 경상북도 구미시에서는 

아동권리강사를 양성하였다. 그 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기복지재단, 대전시인권센터, 

광명시시민인권센터에서도 인권강사를 양성하였다.  

<표 8> 인권강사양성 운영 현황

인권강사양성기관명 
사업 연도

양성 분야
운영

방식2018년 2019년 2020년

국방부 ○ ○ ○ 인권교관 직접

서울시청 ○ ○ ○ 인권일반 위탁

전라북도청 ○ ○ ○ 인권일반 공모

제주도청 ○ ○ 인권일반 직접

부산시교육청 ○ 노동인권 위탁

울산시교육청 ○ ○
학생인권(2019)

노동인권(2020) 
직접

경기도교육청 ○ 학생인권 직접

전라북도교육청 ○ ○ ○ 아동청소년, 노동 직접

강원도교육청 ○ 노동인권 직접

경기도 시흥시 ○ 아동권리 공모

경상북도 구미시 ○ 아동권리 직접

대전시인권센터 ○ 아동청소년 직접

광명시시민인권센터 ○ ○ 아동청소년, 노동 직접

경기복지재단 ○ 사회복지 직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 노인, 정신건강 직접

합 계 8 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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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인권강사를 양성하고 있는 곳은 국방부,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과 한국보건 

복지인력개발원이 있고, 그 외 2년을 주기로 강사를 양성하거나, 한 번 양성한 이후 보수교육을 

통해서 강사를 관리하고 있었다.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를 매년 양성하는 곳의 공통점은 인권강사를 먼저 양성한 후 강의할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인권교육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강사를 양성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면, 국방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병사, 

지휘관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해오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해오고 있다. 또한 인권위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법정 의무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마. 인권강사양성의 배경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권강사를 양성한 적이 있는 기관 중에서 인권강사를 양성하게 된 

배경을 ‘인권교육과 관련한 법령 및 조례가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9> 인권강사양성의 배경 

구 분 빈 도 백분율

인권교육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있어서 11 47.8

인권교육 요청이 많아서 6 26.1

인권교육이 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서 6 26.1

합 계 23 100

※ 빈도 – 해당 사항 모두 체크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38)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인권위 권고를 이행한 곳은 116곳(47.7%)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2012년 

38) 2012년 4월 23일자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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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가 철회·보류한 지자체는 49곳에 이르며, 전체 지자체 중 20.1%에 

해당한다39).

그렇지만 현재 인권 관련 조례는 학생인권, 청소년노동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스포츠 인권,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등을 포함하여 477건40) 이상 제정되어 있고, 

이 중 73개 조례(2019년 기준)는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 공공분야에서 인권교육이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교육을 수행할 인권강사양성에 대한 내용은 일부 조례41)에서만 

확인될 뿐, 대부분의 경우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해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에게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와 같이 인권교육 실시 조항만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누가,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인권강사를 양성하는데 있어 조례 등 제도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관장과 담당자의 의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강사양성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었어요. 선생님들을 (인권강사로)양성해서 현장에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공약이었죠. 노동인권교육은 공약이 아니었지만 노동인권교육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고, 예산도 잡은 거죠.”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 지역 교육청이 못하고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싶었죠. 학생인권조례도 너무 창피한 수준이에요. 반대 세력도 너무 많구요.”

인권강사를 양성한 적이 있는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우선스스로가 인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 인권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거나 인권과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는 등 스스로 인권을 알아가면서 업무를 해왔다고 말한다. 

3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475.html#csidx43b1a9f004ca3acbf08c6aa2f51a526 – 한겨레 인터넷 

기사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인권’ 키워드 검색(2020.12.8. 기준)

4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인권교육) ②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

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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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일이 재미있더라구요. 일단 제가 알아야 하니까... 책을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 

인권교육이든 인권강사양성이든 그 업무를 하려면 담당자가 인권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교수자를 섭외할 때, 어떤 강의를 하시는 분인지 검색해서 찾아도 보고요. 교수자를 모실 때도 미리 

교육 내용을 받아서 봐요. 내용을 제가 터치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모든 과정의 강의를 다 들었죠.” 

담당자 스스로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강사양성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인권강사양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안내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바. 인권강사양성의 예산 

인권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과 인력의 확보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권강사를 양성한 적이 있는 기관의 예산 배정 현황은 최저 300만원부터 최고 1억 이상까지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인권강사양성의 예산 

500만원 이하 501만원~1,000만원 이하 1,001만원~1,500만원 이하 

3건 3건 4건

1,501만원~2,000만원 이하 2,001만원~2,500만원 이하 2,501만원 이상

2건 2건 4건 

이처럼 인권강사양성의 예산 배정이 큰 격차를 보인 것은, 각 기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인권강사양성이 운영될 뿐만 아니라 인권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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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전체가 10% 정도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없죠. 내년 사업으로 성인 대상 인권감수성을 할 수 있는 강사양성계획을 세우고 섭외만 남겨놓고 

있었는데... 신규사업은 다 날라갔어요.”

인권위42)를 포함한 공공분야는 해마다 예산 계획을 수립한 후, 심의를 통과해야만 다음 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다. 즉 어느 한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를 양성하려 해도 이와 관련한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므로 인권강사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인권강사양성의 필요성을 담은 안내 

자료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011년도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가 실태조사’ 분석43)에 의하면, 인권교육법을 제정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인권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과거에도 인권교육은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며, 이는 현재도 동일한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분야에서 예산과 인력 문제는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양성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인권강사양성과정의 운영 현황 

 가. 인권강사양성과정의 모집 대상  

인권강사양성과정을 개설할 때 모집 대상은 ‘모집분야에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이 29.4%, 

‘인권교육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26.5%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경력이 있는 사람’과 

‘일반교육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합치면 41.2%로 ‘재직 경력’에 앞서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인권강사양성 모집 대상에 있어 교육의 경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42) 인터넷 기사 - 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https://www.news1.kr/photos/view/?4479034

4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2011년,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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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 중 ‘지역시민’의 의미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며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지역에서 인권(권리)강사로 활동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내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경력 단절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설명되어 있다.     

<표 11> 인권강사양성의 모집 대상

구 분 빈 도 백분율

모집분야에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10 29.4

인권교육의 경력이 있는 사람 9 26.5

일반교육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14.7

자격요건이 없음 3 8.8

인권단체 등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5.9

추천서가 있는 사람 2 5.9

기타(지역시민 등) 3 8.8

합 계 34 100

※ 빈도 – 해당 사항 모두 체크

본 실태조사 결과,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양성의 모집 대상은 교육 경력자를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강사양성과정의 모집 대상자를 ‘관련 분야의 3년 이상 근무자 

또는 대표, 시민사회단체 3년 이상 근무자, 그 외 인권교육전문가로서 인권강사 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정하고 있다. 

제11조(교육과정 신청 자격) ① 인권강사양성과정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또한, 인권강사양성과정 부분수료자 등은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음 과정을 참여할 수 있다.

1. 위촉예정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자 또는 대표

2. 위촉예정 관련 분야 시민사회단체 3년 이상 근무자

3. 그 외 인권교육전문가로서 인권강사 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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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강사를 양성하는데 있어 어떠한 사람을 모집 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양성분야, 양성목적, 양성 

후 활동 방향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다만 모집대상에서 교육 경험이나 관련분야의 재직 경험을 

우선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앞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는 인권에 대한 다학제적,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강사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권강사양성 분야에 다양한 경력의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권을 

확대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단기간 속성으로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방식이 아닌 체계적인 훈련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인권강사양성의 수료 기준

인권강사양성과정을 마친 후, 수료 기준은 출석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출석율만 

적용하는 경우와 출석율과 시연 평가 등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모집 단계부터 선발을 

완료한 후 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료 기준이 없는 곳도 있었다. 

<표 12> 인권강사양성의 수료 기준 

구 분 빈 도 백분율

출석 기준(결석 3회 또는 80% 이상 출석) 11 52.4

전교육 출석(결석 없음) 4 19

시연평가 응시 및 평가 점수 3 14.3

기타(에세이 등) 3 14.3

합 계 21 100

※ 빈도 – 해당 사항 모두 체크

강사양성과정을 마친 후, 수료증이나 이수증 발급과는 별도로 위촉장을 발급하는 곳은 총 

4곳이었고, 위촉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 2곳, ‘발급일로부터 1년’이 2곳으로 나타났다. 위촉장을 

발급하는 기관 중 3곳은 출석 기준으로만 위촉장을 발급하였고, 1곳은 시연 평가 점수 기준에 맞추어 

위촉장을 발급하고 있었다. 또한 재위촉기준은 ‘위촉기간 중 강의활동 경력’과 ‘보수교육의 참여 

여부’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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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 출석은 공통 기준이다. 그러나 인권강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출석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인권교육에서 

인권강사의 부정확한 내용이나 비인권적인 교수법이 사용된 경우, 추후 이 교육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싶어도 방법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 내용과 교수법 등 철저한 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권강사양성과정의 수료(위촉) 기준이 출석만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또한 시연 평가를 수료(위촉)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에도 검토할 부분이 있었다. 인권강사양성 

과정의 참여자가 양성과정이 진행 중일 때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 한 번의 시연 

평가로 수료 또는 위촉이 결정되는 점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인권강사양성과정을 보면 각 개인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한 구조인 것 같아요. 인권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게 피드백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피드백을 마지막 

시연 평가에서만 듣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피드백을 수료의 기준으로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인권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활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인권강사양성과정 참여자가 개인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강사로서 훈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참여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참여자를 그룹 단위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강사양성과정의 모집 단계부터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소수 인원을 선발하거나, 선발 기준이 없는 

경우 멘토링 방법을 적용하여 주제별 멘토와 멘티그룹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도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기존의 인권강사를 멘토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다. 인권강사양성과정의 내용  

1) 인권강사양성과정의 운영 형식

인권강사의 양성은 모집 대상, 모집 분야, 교육 장소, 기관의 특성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그 

운영 형식 또한 다양한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인권강사양성과정의 운영 형식 중 3단계(기본-전문-심화)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33.3%로 나타났고, 2단계(기본-전문)가 27.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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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인권강사양성의 운영 형식 

구 분 빈 도 백분율

과정의 구분 없이 1단계 3 16.7

기본-전문 형식의 2단계 5 27.8

기본-전문-심화 형식의 3단계 6 33.3

날짜만 지정하는 1단계(매주 토요일 등) 1 5.5

기타 3 16.7

합 계 18 100

※ 빈도 – 해당 사항 모두 체크

인권강사양성과정을 3단계(기본, 전문, 심화)로 운영한 경우 외에 기타 형식으로는 입문과 중급 

과정을 마친 후, 1차 시연을 통과한 사람만 심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단계의 구분없이 ‘주말’에만 강사과정을 운영한 곳도 있었는데, 이는 앞선 모집대상 구분에서 

‘해당분야의 재직 경력’을 우선한 것과 관계가 있다. 강사양성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 일정이 맞지 않아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공공분야의 재직자라면 평일 오전이나 

오후는 참여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저는 올해 연가를 사용했는데요. 주말반이 토·일이 아니라 금·토라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죠. 

저녁 강의도 시간이 애매하구요.”

“인권강사양성과정 자체가 다양하게 일정을 구성하면 좋겠어요. 동일한 내용을 평일 낮, 

평일 저녁, 주말 또는 방학 이렇게요. 그러면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규모로도 할 수 있구요. 사실 교사들도 클릭만 하는 사이버 연수보다 의미있는 과정을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권강사양성과정의 총집합교육시간은 평균 36.3시간으로,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0시간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강사를 양성한 적이 있는 7곳은 사이버교육 이수를 병행하였고, 

사이버교육시간은 최소 4~5시간 2건, 10~20시간 3건, 30시간 이상이 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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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인권강사양성의 총집합교육시간 

1~10시간 11~20시간 21~30시간 31~40시간 41~50시간

3건 1건 3건 3건 1건

51~60시간 61~70시간 71~80시간 81~90시간 100시간 이상

1건 1건 1건 2건 1건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합교육보다 원격교육의 비중이 

높았는데 인권강사를 양성한 다른 기관 2곳도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권강사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수진   

인권강사를 양성한 적이 있는 기관의 교과목을 조사한 결과, ‘인권의 이해’가 12.4%, ‘차별의 

이해/의미’가 9.1%, ‘인권감수성’이 8.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법을 위한 교안작성법이나 

강의 스킬법 등의 과목도 인권강사양성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외 기타 과목으로 ‘존엄성, 

젠더, 헌법, 민주주의, 빈곤, 연대 및 혐오와 차별’ 등이 있었고, ‘해당 분야별 인권의 이해’와 관련한 

주제로는 아동·청소년, 학생, 노인,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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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인권강사양성의 교과목 

구 분 빈 도 백분율

인권의 이해 15 12.4

인권감수성 10 8.3

차별의 이해 / 차별의 의미 11 9.1

사회권의 이해 8 6.6

자유권의 이해 7 5.8

평등권의 이해 6 5

인권침해의 이해 7 5.8

인권침해 구제 절차 이해 5 4.1

강의 스킬법 6 5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7 5.8

인권 콘텐츠 활용법 6 5

교안작성법(PPT 등) 8 6.6

국제인권협약 등의 이해 5 4.1

학대, 폭력의 의미 1 0.7

해당 분야별 인권의 이해 8 6.6

인권적용 사례 및 기술 3 2.5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4 3.3

기타(인권현장 탐방 등) 4 3.3

합 계 121 100

※ 빈도 – 해당 사항 모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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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의 구성 내용은 전반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양성과정의 교육 프로그램44)과 

유사했는데, 이는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계한 교과목이지만 공공분야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권위가 어떤 이유로 이러한 교과목을 

구성했는지에 대한 근거나 설명 등의 해설은 없다. 인권위는 앞으로 직접 인권강사양성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 교과목 구성, 프로그램 운영, 모집 및 수료 기준 등에 관한 자료집을 개발 및 

보급하여 인권기구로써 인권강사양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권강사양성과정의 교수자를 섭외할 때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28.2%,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 활동가’가 20.5%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위 설립 초기 강사진과 비교해 

보더라도 적지 않은 변화이다. 

<표 16> 인권강사양성의 교수진 

구 분 빈 도 백분율

해당 분야 전문가 11 28.2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 활동가 8 20.5

국가인권위원회 위촉강사 7 17.9

대학교수(전임, 외래교수 등) 6 15.4

교육담당자가 강의내용 등을 직접 확인한 강사 3 7.7

기타(강의 이력이 많은 사람 등) 4 10.3

합 계 39 100

※ 빈도 – 해당 사항 모두 체크

다양한 분야의 인권강사가 양성되면서 더이상 법조계나 학계출신이 인권강사여야 한다는 

인식은 없다. 이는 인권강사양성의 교수진이 다양화되는 결과를 낳았고, 최근 인권위를 포함하여 

인권강사양성의 교수진은 인권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가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양성과정의 참여자 또한 인권교육 현장과 밀접한 내용을 원하고 있었다. 

4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별표 1]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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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사회적 이슈가 있는 유명한 

사람보다는 일상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을 인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한 활동가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부딪치는 것이 많더라구요, 심리적 충돌...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불편한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 자체가 인권을 알아가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젠 그 말이 이해가 가요. 도움이 많이 되었죠.”

인권강사양성을 위해서는 강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 교수진이 필요하다. 즉 강사를 양성하는 

강사가 필요하지만 인권위를 포함하여 전문 교수진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인권을 많이 

알고 있거나 인권 활동을 해왔거나 인권을 연구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인권강사양성에 적합한 

교수진이라 보기 어렵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3차 행동계획45)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교수진도 

인권강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강사과정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교수님도 있었지만 전혀 아닌 분도 있었어요. 참여자 중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분은 인권강사를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지 조차 전혀 고민하지 않으신 분 같았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곳으로는 인권위가 유일해 보인다. 

하지만 인권강사양성 업무를 1~2명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강사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국가인권교육원(가칭)과 같은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에서는 국가인권자원훈련센터(National human rights 

resource and training centres)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인권교육과 강사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를 비롯한 인권 관련 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국가인권교육원(가칭)의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45) Plan of Action for the third phase (2015–2019)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20.(c) The training 

of trainers, in particular those delivering pre-service and inservice training, who should be qualified and experienced 

human rights education practitioners and should reflect the diversity of the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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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강사양성과정의 교재 

인권강사양성과정에서 사용하는 교재 유형은 ‘강사 원고를 모은 자료집’이 40%로 높게 나타났다.   

<표 17> 인권강사양성의 교재 

구 분 빈 도 백분율

강사 원고를 모은 자료집 10 40

원고, 참고자료 등을 모두 담은 자료집 6 24

자체 제작한 표준교안 6 24

타기관에서 제작한 자료 공유 2 8

자료 제공 없음 1 4

합 계 25 100

※ 빈도 – 해당 사항 모두 체크

‘강사의 원고를 모은 자료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곧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를 양성하는데 쓰일 필수 교재가 없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인권강사를 양성 

하면서 모두 같은 교재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틀을 갖춘 교재가 없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강사의 원고가 교재로 사용될 경우, 교수진이 바뀔 때마다 교재도 바뀌기 떄문에, 

인권강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권에 대한 지식·가치, 태도 등이 너무 다양해져 그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강사양성과정에서 ‘인권 첫걸음’, ‘인권의 이해’와 같은 도서와 사이버 

교육을 통해 일관성을 가지려 하고 있지만, 실제 강사양성과정의 교수진은 자주 바뀌고 있어 해당 

자료집(교재)도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인권강사를 양성하는데 있어 꼭 있어야 할 교수진과 교재의 부재는 결국 인권강사가 다양한 

형태로 일정한 기준 없이 양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과 

교재가 있는 것처럼 인권강사도 필수 과목을 수강하고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역간, 세대간 격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나 교육청 등에서 제작한 일부 공통강의안이나 도서 내용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비도시권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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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교육청들이 인권에 관한 교재를 정말 많이 만들고 있어요. 노동인권교육만 

해도 서울, 경기 등 넘쳐나고 배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고민인거죠. 여기는 서울, 경기와 격차가 있거든요.”

3. 인권강사양성 후, 운영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부터 인권강사 위촉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권위 

위촉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위촉인권강사 강의평가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46)’를 발표하였다. 이에 본 실태조사시 작성한 설문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어 몇 가지 항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가. 인권강사로서 활동 시기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기로는 ‘수료 직후 바로 활동한다’가 43.8%, 

‘수료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가 25%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강사양성과정을 마친 후 바로 교육활동을 하였고, 그 외 공통강의안이 있는 기관에서는 해당 

강의안으로 시연을 통과해야만 교육활동이 가능한 곳도 있었다.     

<표 18> 인권강사로서 활동 시기 

구 분 빈 도 백분율

수료 직후, 바로 활동 7 43.8

수료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음 4 25

수료 후, 다음 연도부터 활동 3 18.7

기타 2 12.5

합 계 16 100

46) 국가인권위원회, 「위촉인권강사 강의평가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2020. 본 보고서는 인권위 위촉강사를 대상으로 인권위와 사전 

협의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위촉강사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문자,이메일)하였고, 182명의 응답 결과가 집계되었다. 집단

심층면접은 설문 응답자 중 총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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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위촉 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강사로 위촉하고 있으며, 위촉장에 자격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간이 종료되기 전 인권위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과 시연 등의 재위촉 

심사를 거쳐야 다시 위촉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나. 인권강사의 활동 사항    

인권강사를 직접 양성한 기관이 주관하여 각 강사에게 배정하는 연간 강의수는 5회 이하 38.9%, 

6~10회 22.2%, 11~15회 22.2%, 16~20회 16.7%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위 위촉강사의 경우, 1인당 

강의수는 평균 18회(2019년 기준)였고, 6~10회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조사 

결과와 격차가 크지 않았다.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를 양성한 후 수료자의 교육활동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곳도 있었지만, 

인권교육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인권강사의 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이 대다수 민간에서 양성된 강사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19> 인권강사 1인당 연간 강의수 

구 분 5회 이하 6~10회 11~15회 16~20회 합 계

빈도 7 4 4 3 18

백분율 38.9 22.2 22.2 16.7 100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의 1차부터 3차까지의 중점 대상을 보면, 초등, 중등, 고등교육 

체계 내에서의 교사,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언론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인권 훈련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각 정부부처(행정부, 법무부 또는 

국방부 등)에 주된 책임이 있다47)고 말한다. 인권교육은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수행될 수 있지만 

인권의 실현에 있어 공적 업무 수행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공공분야에서의 인권교육은 역량 

47) Plan of Action for the third phase (2015–2019)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30. The main 

responsibility for advancing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during the third phase rests with: ⒞ For the 

training of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the ministries responsible for the civil service,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the military; depending on arrangements in specific countries, they may b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the ministry of justice or the ministry of de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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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강사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인권강사양성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인권강사가 진행하는 인권교육의 주제로는 ‘인권의 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이 33.3%, ‘해당 

분야와 관련한 인권’이 20.8%로 나타났다. 

인권위의 위촉강사의 경우도 ‘인권감수성 향상’이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향상 방안’은 50%로 나타났다. 

<표 20> 인권강사의 인권교육 주제 

구 분 빈 도 백분율

인권의 이해 8 33.3

인권감수성 향상 8 33.3

해당 분야와 관련한 인권 5 20.8

기타 3 12.6

합 계 24 100

합 계 25 100

※ 빈도 – 해당 사항 모두 체크

‘인권의 이해’나 ‘인권감수성’이라는 주제 자체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강의 주제는 인권의 이해지만 그 내용은 차별이나 혐오, 평등, 자유, 인권침해 등으로 특정될 

수 있고, 이 중에서 차별이라는 주제를 다룰 경우, 성차별, 나이차별, 장애차별 등 교육대상에 따라 또 

세분화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인권에 관한 지식·가치 등 인권 전반에 대한 학습은 필요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공통 교재 없이 실시되는 인권의 이해나 인권감수성 교육은 자칫 

강사의 활동분야나 역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인권교육은 대부분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본 조사 결과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의 

교육이 44.4%, 인권위 위촉강사 대상 조사 결과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제한된 시간에 

일회성으로 인권교육을 하다보니 감수성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이 체계적·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교육원(가칭)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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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인권강사의 인권교육시간 

구분 30분 미만 30분~1시간 1~2시간 2~3시간 3~4시간 합 계

빈도 3 3 8 2 2 18

백분율 16.7 16.7 44.4 11.1 11.1 100

다. 인권강사 모니터링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1차 행동계획’의 부록(APPENDIX)에서는 학습자와 교육자가 모니터링과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역량강화와 자기성찰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48) 즉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양성 후, 교육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강사의 

역량을 높이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실태조사 결과, ‘직접 모니터링하고, 보고서 

등 자료를 취합한다’는 23.5%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인권위 위촉강사 대상 조사 결과에서는 

강사가 자발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끔 피드백을 받고 있음’이 67.6%, ‘항상 

피드백을 받고 있음’이 28.6%로 나타났다.   

<표 22> 인권강사 모니터링

구 분 빈 도 백분율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7 41.2

직접 모니터링하고 보고서 등 자료를 취합한다. 4 23.5

직접 모니터링은 하지 않고, 강의 평가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한다.

3 17.6

강사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보고서 등 모니터링 

자료를 받지는 않는다.
2 11.8

기타 1 5.9

합 계 17 100

48) (ⅹⅰ) Involve learners and educators directly in carrying out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cesses so as to promote 

empowerment and self-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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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결과를 강의 배정이나 재위촉 등에 반영하고 있는 곳은 2곳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재위촉에 있어서 강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고 있었다. 다만 모니터링의 방식이 직접 참관이 아닌 

설문조사일 경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예를 들면 비인권적 발언(성차별, 장애비하, 성소수자 

혐오 등)이나 자세, 태도 등은 설문지에 작성되지 않으면, 담당자가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학습자 

입장에서 강사의 문제적 발언이거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참여자끼리 토론하는 상황이었어요. 인권강사를 준비하는 사람인데도 성소수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이 부분은 담당자가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인권강의 말고 다른 강의 하시는 분들도 교육장만 벗어나면 너무 쉽게 성차별적 발언을 하시죠. 

이러한 양면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인권을 배우는 과정은 인권에 기반한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육에서의 인권49)”, 

학습 및 근로 환경에서 모든 행위자의 인권 존중과 권리 실천이 보장되는 교육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 인권강사 보수교육 

1) 보수교육의 동기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가 55.6%, 

‘인권강사가 보수교육을 요청해서’와 ‘인권강사 자격 기준에 보수교육 이수가 포함되어 있어서’가 

22.2%로 나타났다. 

49) Plan of Action for the third phase (2015–2019)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7. (b) “Human 

rights in education”: ensuring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of all actors, and the practice of rights, in the learning and 

work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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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인권강사 보수교육 동기 

구 분 빈 도 백분율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0 55.6

인권강사가 보수교육을 요청해서 4 22.2

인권강사 자격 기준에 보수교육 이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4 22.2

합 계 18 100

※ 빈도 – 해당 사항 모두 체크

심층면접에서 보수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인권강사로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인권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생각할 때, 보수교육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색안경이 너무 

많은거죠. 그동안 OX에서 자신이 X로 취급되지 않으려고 계속 달려온 건데요, X라고 하면 

안되는 것을 틀렸다라고 해왔던 거니까, 사람을 온전히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죠.”

“강사로서 연한은 쌓였지만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한 분야에 국한해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아동, 여성, 건강권, 노동권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자발적인 학습도 필요하지만요.”

인권위는 보수교육의 한 형태로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을 매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강사가 

참여하는 연구모임도 운영하는 중이다. 인권위 위촉강사 대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의 프로그램 중 ‘길잡이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가 67.6%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분야별로 위촉강사와 전문가가 모여 그룹을 만들고, 그룹내에서 강사가 시연을 하면 동료 강사와 

전문가가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인권위 위촉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공공분야의 강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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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보수교육을 하고 있고, 인권위 사이버교육도 수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인권위가 

운영하는 보수교육을 오픈하면 좋겠어요. 사실 인권위만 섭외할 수 있는 교수진도 있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죠.”

이처럼 공공분야에서 소규모로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분야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과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면, 

인권강사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강사간의 네트워크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보수교육시간 

인권강사양성과정의 총집합교육시간이 다양한 분포를 보였던 것처럼 보수교육의 총집합 

교육시간도 최소 4시간부터 최대 30시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보수교육시 사이버교육은 2건이 

있었고, 원격교육은 3건이 있었다.  

<표 24> 인권강사 보수교육 총집합교육시간 

1~5시간 6~10시간 11~20시간 21~30시간

3건 3건 3건 3건

백분율 16.7 11.1 100

인권위 위촉강사 대상 역량강화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정이며, 총 3회(회당 7시간이상)이상 

참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위촉강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육일정 및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이 68.1%, ‘부정’이 23.1%로 나타났다. 다만 인권위의 경우, 보수교육은 필수요건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재위촉을 희망하는 강사는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보수교육의 교과목  

보수교육의 교과목은 ‘교안작성법’이 18%, ‘인권 콘텐츠 활용법’이 14%,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이 12%, ‘강사, 강의에 대한 피드백’이 12%의 비율로, 인권에 대한 이론적 내용보다는 교수법과 

관련한 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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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인권강사 보수교육 교과목 

교과목명
인권강사양성과정 보수교육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인권의 이해 15 12.4 5 10

인권감수성 10 8.3 4 8

차별의 이해 / 차별의 의미 11 9.1 2 4

자유권의 이해 8 6.6 1 2

평등권의 이해 7 5.8 1 2

사회권의 이해 6 5 1 2

인권침해의 이해 7 5.8 1 2

인권침해 구제 절차 이해 5 4.1 2 4

강의 스킬법 6 5 3 6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7 5.8 6 12

인권 콘텐츠 활용법 6 5 7 14

교안작성법(PPT 등) 8 6.6 9 18

국제인권협약 등의 이해 5 4.1 0 0

국제인권협약 등의 이해 5 4.1 0 0

학대, 폭력의 의미 1 0.7 1 2

해당 분야별 인권의 이해 8 6.6 0 0

인권적용 사례 및 기술 3 2.5 0 0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4 3.3 0 0

강사, 강의에 대한 피드백 0 0 6 12

기타 4 3.3 1 2

합 계 121 100 50 100

※ 빈도 – 해당 사항 모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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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와 같이 인권강사양성과정과 보수교육의 교과목은 명확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실제 

교육활동을 하면서 교수법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촉강사 대상 조사결과에서도 도움이 된 프로그램을 보면, ‘강의기획’과 관련한 과목이 

74.7%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4) 인권강사가 보완해야 할 역량

설문조사 내용 중 ‘귀 기관의 인권강사가 보완할 역량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전문분야에서의 인권’이 25%, ‘강의 기획법’이 21.4%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강사를 양성한 

기관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모두 겸비한 인권강사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인권위가 위촉강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인권강사로 활동하면서 보완해야 하는 

역량’으로 ‘참여형 교육 진행법’이 49.5%, ‘강의기획력 강화’가 43.3%, ‘위촉분야별 인권실현 방안’이 

37.3%의 비율로 교수법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았다.   

<표 26> 인권강사가 보완해야 할 역량 

구 분 빈 도 백분율

전문분야에서의 인권 7 25

강의(교육 내용)를 기획하는 방법 6 21.4

강의 스킬(스피치, 몸동작 등) 4 14.3

인권의 가치, 원칙 등 이론적인 내용 3 10.7

참여형 교육 진행 방법 3 10.7

교안작성법 2 7.2

기타 3 10.7

합 계 28 100

※ 빈도 – 해당 사항 모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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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권강사를 양성한 적이 있는 기관에 ‘인권강사의 역량 정도’를 물어본 결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7점이 37%로 나타났고, 이는 인권위 위촉강사 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7점이 35.7%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객관적인 체크리스트 없이 역량 정도를 평가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강사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다. 

4. 인권강사양성에 있어서의 어려움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양성을 활성화시키기 쉽지 않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심층면접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내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해집단과의 갈등 소재가 될 수 있고,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강사양성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보통 공약 사항을 이행하게 되면 홍보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인권강사양성은 보도자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보도자료를 내면 공격의 대상이 되요. 저한테도 전화가 오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지역 내에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업무에 한계성이 있어요. 정치적 공격도 받고요.” 

또한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했던 곳에서 강사를 양성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프로그램 등 기획’이 28%, ‘인권강사양성과정의 교수자 섭외’가 28%로써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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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인권강사양성에 있어서의 어려움 

구 분 빈 도 백분율

인권강사양성과정의 프로그램 등 기획 7 28

인권강사양성과정의 교수자 섭외 7 28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위한 예산 확보 4 16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할 공간 확보 2 8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 2 8

자료집 제작, 학습교재 준비 등 2 8

충분하지 않은 교육 시간 1 4

합 계 25 100

※ 빈도 – 해당 사항 모두 체크

인권강사양성을 기획하고, 교수진을 섭외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인권위가 그동안 인권강사양성에 있어 컨트롤 타워로써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위가 직접 강사를 양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를 양성하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인권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은 미흡했다.     

“이 업무를 맡고 처음에는 인권위 사무소에서 짜주는 대로 받았어요. 강사도 추천해 주시고, 

내용도 추천해 주셨죠. 좋기도 했지만... 저희 쪽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죠.”

이러한 의견이 나온 것이 인권위 일부 직원의 역량 부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인권위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꼭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본 조사결과,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양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 ‘필요없다’는 34%, 

‘잘 모르겠다’는 17%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1~2년 사이에 인권강사양성을 계획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2%만이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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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권강사양성의 필요성  

공공분야 인권강사양성의 필요성

필요하다

필요없다

모르겠다

17%

34%

49%

공공분야 인권 관련 담당자들이 인권강사양성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실제 강사를 양성할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타 공공기관 즉,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양성한 인권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응답한 비율이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인권강사양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

인권강사양성 계획이 없는 이유

타기관(인권위 등) 강사 활용

강사양성을 하고 싶지만 막연함

업무가 많아서 검토할 여력이 없음

기타

9%

7%

7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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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사를 양성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획해야 할지 막연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로 나타났고, 

‘업무가 많아서 검토할 여력이 없다’는 7%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작년까지 인권강사를 양성 

했으나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앞으로 인권강사양성이 어렵다는 응답도 있었다.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양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직접 양성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근무 형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설문지에 응답한 기관에서 

인권교육과 관련한 업무 담당자는 1명인 경우가 59.6%였고, 2명인 경우가 16.5%로써 업무 부담이 높을 

뿐 아니라 인권교육 담당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강사양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양성을 위해 개선할 점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체육, 문화, 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컨트롤 타워로써 

역할이 필요하다’, ‘기관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의 모든 부분을 이끌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권위가 (강사양성)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성 있는 활동을 해주기 바란다’, 

‘강사양성과정 표준 매뉴얼이 필요하다’, ‘통합 가이드라인의 제공과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인권강사양성이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의 타 기관들과 공동교육을 제공받고, 

보수교육을 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 같다’, ‘기관마다 강사를 양성하는 것보다 인증된 기관에서 

역량있는 강사를 양성하고, 이를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전문 인권강사를 인권위에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등 전반적으로 인권위가 역량있는 

강사를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강사를 파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앞으로 이러한 

요구들을 참고하여 강사양성에 있어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인권강사의 의의50)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1~4차)’은 인권교육의 교수법으로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상호 존중 및 상호 학습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51). 그리고 이러한 참여형 학습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인권강사(trainer)가 필요하다. 

50) ‘의의’ - 어떤 사실이나 행위 따위가 갖는 중요성이나 가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5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에퀴타스(EQUITAS), 「인권교육가를 위한 활동평가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14. 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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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강사는 인권교육이 학습자의 일상적인 삶과 연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52)하고, 이를 위해 

학습자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 학습자의 자존감을 적절히 존중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교실에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를 인정하고 

활용하여 교육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강사가 이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이 크게 좌우될 것이다. 교육가는 이러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간의 상호교류가 

활성화되고 학습자의 전문적 지식이 인정받고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15쪽

본 실태조사는 이와 같은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교수법에 착안하여 인권강사양성과정의 운영자와 

참여자 및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강사양성이라는 

공통된 경험속에서 인권강사의 의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생각한 인권강사의 의의를 정리해보면, 인권강사란, 첫째,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 

둘째, 인권을 끊임없이 학습하는 사람, 셋째, 인권강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번 심층면접의 

결과가 앞으로 인권강사양성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 

인권강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인권을 교육하는 사람이다. 인권위는 설립 초기에는 ‘인권교육 

강사’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고, 본격적으로 강사양성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인권강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현재는 ‘인권교육가’라는 표현을 병행하고 있다.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인권교육활동가’, 

‘인권교육운동가’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광의로 해석해(or 넓은 의미로) 인권을 

교육하는 사람을 인권강사로 칭하고, 심층면접에서도 인권강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52)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3차 행동계획」의 ‘인권교육 활동 원칙’, (j) 학습자를 인권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에서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대화에 참여시킴으로써 인권을 학습자의 일상적인 삶과 연관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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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자들은‘인권강사란 무엇인가’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 일부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인권강사란, 강사의 삶·태도·생활 등이 인권적이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인권강사라면 그 분의 삶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선생님을 뭐라 할 때를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인 경우가 있잖아요. 인권강사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 강사의 삶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양성과정에 교수진으로 오신 분들을 보면 앞뒤가 다르신 분이 

있었어요. 분명 인권을 말하고 있는데 전혀 인권적이지 않았어요. 인권을 말하려면 최소한 

인권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권강사는 강의를 매개로 인권증진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인권을 알고 

실천하면서부터... 주변에서 원래 피곤한 사람인데 더 피곤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예전에는 좋게 

넘어가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꼭 종교같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선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이 생기는 것 같구요.” 

“인권강사를 준비하면서 가족에게라도 조금씩 말을 하죠. 인권을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는 

표현하고, 안내하고 있더라구요.” 

“이번 과정에 참여하면서 제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라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인간답게 많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면서 살아야 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인권강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 중 하나가 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인권의 영역이 지식만 가지고는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심층면접 참여자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이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1~4차)’이 인권교육의 요소를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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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추어 보면,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일이란, 인권을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획,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및 평가의 과정 등이 이러한 강사를 양성하는데 적합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 

나. 인권을 끊임없이 ‘학습’하는 사람  

인권교육은 모든 연령층을 아우르는 평생의 교육과정53)이어야 하는 만큼, 교육의 주체인 

인권강사에게 지속적인 학습이 요구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다. 이번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그 

이유와 동기는 조금씩 달랐지만, 인권강사에게 학습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저는 인권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우선 인권을 알아야겠더라구요. 

담당자가 인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강사양성과정을 하면서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요. 과정을 운영하는 기간에만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되죠. 계속 과정 앞뒤로 학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지면 좋겠어요.”

“강사양성과정에 참여하면서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과제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걸 하면서 책도 보고, 강사는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죠.” 

“(그동안 너무 수용적이었기 때문에) 나를 깨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을 만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강사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인권 그 자체에 대해 

공부를 해서 제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어요.” 

인권강사가 학습을 하는데 있어 참고할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제4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선언에서는 인권교육과 훈련이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협약을 

비롯한 인권문서에서 명시한 인권원칙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53)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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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수준에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 기준과 원칙에 대한 이해와 수용 및 인식을 제고하는 것

(b) 모든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자유와 평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화합과 개인의 발전을 함양시킬 수 있는 보편적 인권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

(c) 모든 인권의 효과적 실현 추구 및 관용, 반차별, 평등을 진작시키는 것

(d) 어떤 차별도 없이 양질의 인권교육훈련에 모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e)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침해와 학대 예방에 이바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 인종주의, 편견과 

집단적 혐오를 자극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및 이 모든 사항에 기반이 되는 유해한 태도와 편견 

등과 싸워 근절시킴에 기여하는 것

인권강사가 이러한 관점을 갖출 수 있으려면, 다학제적·다학문적 접근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인권교육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측면의 학습이 뒷받침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인권강사를 시작한지 5년도 넘었지만, 사실 강사의 역량이 시간이 흐른다고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5년차라고 하면 거의 인권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너무 부담되죠. 인권은 계속 알아가는 과정인데 말이죠.”

“강의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를 공식화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죠. 어떤 분야의 당사자의 의견도 청취해 보구요. 뭔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요.” 

이처럼 인권강사는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를 고려한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인권강사를 양성할 때 지속적인 학습 방법을 안내하거나 참여자간의 학습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인권강사들이 각자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학습 모임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을 구조화하는 방안을 강사양성과정에서 만든다면 인권강사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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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사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사람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에 의하면, 인권강사(trainer) 훈련과정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훈련을 

마친 뒤에도 책임감이 지속된다는 것을 인지(understanding)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심층면접의 참여자들이 인권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에 있어서 ‘책임 있는 행동’, 특히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권강사를 하고 있더라도 인권 관련 활동이나 경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식이든 활동이든 인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이 강사로 활동하는게 맞죠. 책임이 따르는 

거니까요.”

“인권강사는 교육만 하는 강사라기 보다는 생각을 나누고, 방법을 같이 찾는 사람인 것 같아요. 특히 

보수교육을 받은 후에는 제가 일하는 곳에 가서 함께 나누고 활용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많이 느껴요.”

“제가 있는 곳을 다 바꾸기는 어렵죠. 뭔가 하려고 하면 ‘뭐하자는 거지’라며 상대가 불편해 하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실천하고, 그 모습을 학생들이 보고, 또 학생들이 실천하다 보면 학교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권강의가 갖는 무게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다른 강의는 잘못하면 그 수업을 망치는 거지만 

인권강의가 잘못되면 인권 자체를 망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 외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자신이 학습자보다 지식적 우위에 있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동등한 입장에 서서 인권을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인권강사양성을 운영했던 담당자, 참여자 및 인권강사들과의 심층면접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들이 함께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한 내용들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이나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참고로 이번 참여자들은 

대체로 인권강사양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인권강사양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보다 보완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다.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인권강사의 의의를 요약해 보면, 인권강사는 인권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인권에 대해 끊임없이 학습해 나가며, 인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다.   



Ⅳ. 인권강사양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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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권강사양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인권교육 정책과제는 인권교육의 대상을 ‘국민 일반, 

학교 교원, 사회적 소수자, 국가·지방 공무원, 법집행 공무원, 군 장병, 변호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한편, 누가, 어떻게 인권교육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다만 이를 

위해 인권교육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육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54)는 정도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인권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즉 인권강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강사양성에 관한 내용이나 방법도 정해진 바가 없어 본 실태조사의 결과처럼 일정한 기준 없이, 각 

기관의 여건에 따라 강사가 양성되고 있었다. 

「정신건강복지법」55), 「노숙인복지법」56), 「노인복지법」57)등에 규정된 법정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지자체 조례에 명시된 인권교육 등을 고려하면, 인권교육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권교육을 받는 근거와 대상은 다르더라도, 인권을 알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인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하므로, 이러한 내용과 방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인권강사양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실태조사의 결과처럼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양성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54) 대한민국 정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8, 287쪽 

55)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인권교육)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인권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라. 정신건강증진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6) 「노숙인복지법」 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5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

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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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이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인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자(학습자)들을 

안내하는 것이라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과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등에서 말하는 

인권교육의 활동 원칙을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규범에 맞추어 

인권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현재로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업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기 유네스코가 교육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교육의 틀을 제공하고, 유엔 총회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됨에 따라 각국에서 인권교육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인권위도 

20여년간 축적해온 경험을 토대로 인권강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권강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인권강사양성의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인권위는 국가의 인권교육 전반을 

설계하고, 전 국가적 차원의 인권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인권 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할 임무를 

안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인권교육은 점차 다른 영역으로 이양하고 인권교육의 전략 마련과 장단기 

계획의 수립 등을 이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즉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 콘텐츠 개발, 모니터링 등에 

관한 역할 수행을 요구한 것인데, 인권강사양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권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권고 
58)하고 있었다.  

“각 지자체 및 각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개입하여 무자격 인권교육 

강사가 무분별하게 양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양질의 인권교육 강사의 발굴·양성에 

필요한 영역에 지원해야 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38쪽

58)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8, 127~138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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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이유 중 하나는, 인권위가 그동안 컨트롤 타워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인권강사양성은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2020년 한 해만도 ‘인권교육전문가, 인권교육지도사, 인권전문지도사’등의 이름으로 등록된 

민간자격이 20건59) 이상이다. 인권위가 설립 초기부터 인권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교육을 수행할 인력, 즉 인권강사양성에 있어서는 긴 시간 소홀한 면이 있었고, 그러는 동안 일정한 

기준이나 체계도 없이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강사가 양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인권교육에 있어서 인권강사가 참여자(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조사·연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참여자(학습자)들의 

설문지60)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인권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대개 인권교육이 끝난 후에 취합되기 마련인데, 만일 부적절한 교육이 있었다고 해도 그 

교육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인권위가 인권강사양성의 컨트롤 타워로써 그 역할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양성되고 있는 강사간의 격차를 줄이고, 강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양성체계를 개발 및 보급할 필요가 있다. 모든 영역에서 인권강사양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중심이 되어 강사양성이 체계적인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공공분야 인권 담당자들은 인권교육 및 강사양성에 있어 인권위가 컨트롤 

타워로써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인권위도 이러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61)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행 계획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인권위가 

‘인권교육의 전문화62)’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의 강사양성 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59)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인권’ 키워드 검색 결과, 총75건으로 확인됨(2020년 12월 기준)

6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  제19조에서는 위촉강사의 해촉 사유로 ‘인권강사가 강의 시 반인권적 발언이나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별지 제1호 설문지 문항 중 강사부문은 총 3개

로써 ‘학습자를 대하는 강사의 태도 만족도, 강사의 효과적인 강의내용 전달수준, 각종 질문 등에 대한 강사의 피드백 수준’으로 

되어 있다.  

6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전략-의견수렴용 초안」, 2020, 48쪽

6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중장기 행동계획(2013~2022년)」을 수립하면서 인권교육의 제도화, 전문화, 대중화, 내실화라는 추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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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강사양성과정 표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인권위가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시급히 착수해야 할 일은 인권강사양성과정의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이다. 인권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양성과정 프로그램은 

인력·시간·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인권위만 활용이 가능한 형태이다. 국가인권기구로써 인권위가 

내실 있는 인권교육의 확대를 정말 이루고자 한다면, 어느 영역이든 인권강사양성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실태조사에서도 인권강사를 

양성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양성과정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까지 강사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위한 모집, 프로그램 운영, 평가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가이드라인(가칭)’과 같은 기본지침서를 개발 및 제작하고, 여러 영역에서 이 지침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워크숍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지침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강사양성과정 교육 교과목은 동일하게 운영하고, 이에 각 분야별 특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즉, 강사가 교육대상에 맞추어 교육을 수행하더라도 그 기본 원칙이 변형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인권강사양성과정시 공통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강사양성과정의 목표는 인권교육의 목표와 크게 다를 수 없다. 인권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강사가 교육을 하는 이유와 같기 때문인데,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 제2조이다. 이에 따르면,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 능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 활동63)’이라는 것이다. 이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등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과도 유사한데,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해 배우고, 일상에서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며, 인권을 지킬 수 있는 태도·가치·신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으로 지식과 기술 및 행동을 동시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권강사는 이러한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여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이 인권교육의 목적과 부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인권위가 사용하고 있는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위와 같은 

인권교육의 정의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6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 제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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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예시)64)

과정명 1일차(7시간) 2일차(7시간) 3일차(7시간) 4일차(7시간)

기본과정1 

4일

사이버 2과정

집합 28H

●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수강 : <인권의 이해> + <세계인권선언>

● 과목별 지정교재 필독(과정 개시 1개월 전 통보)

인권, 

역사·개념·가치
자유권의 이해 평등권의 이해 사회권의 이해

기본과정2 

2일

사이버 2과정

집합 14H

●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수강 : <차별 예방> + <성희롱 예방>

● 과목별 지정교재 필독(과정 개시 1개월 전 통보)

강의시연·평가
유엔인권체계

국가인권기구이해

전문과정 

4일

사이버 1과정

집합 28H

●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수강 : ‘분야별 인권’ 과목

● 과목별 지정교재 필독(과정 개시 1개월 전 통보)

분야별 인권 총론
분야별 인권과 

자유권

분야별 인권과 

평등권

분야별 인권과 

사회권

심화과정 

2일

사이버 1과정

집합 14H

●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수강 : 기타 과목 추후 지정

● 과목별 지정교재 필독(과정 개시 1개월 전 통보)

강의시연·평가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표 28>과 같이 프로그램의 교과목을 보면, 대부분 인권 이론으로 편중되어 있고, 인권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 및 인권을 옹호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교과목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본 실태조사에서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인권강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삶에서 인권을 실천하며, 끊임없이 인권에 대해 학습하고, 책임감을 갖춘 사람’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모으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인권강사는 인권적 태도나 실천 없이 지식만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이에 인권위가 사용하고 있는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6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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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인권·교육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가이드라인 

(가칭)’개발팀을 만들고 충분한 자료조사와 논의를 통해 자료집을 제작 및 배포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 있는 인권강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인권강사양성과정의 전문 교수진 구성

인권강사양성과정에 관한 표준 프로그램의 개발을 앞서 제안하였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사양성과정을 바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대안을 

찾는다면, 해당 과목의 전문 교수진을 구성하는 것이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3차 행동계획에 의하면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교수진은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과 자격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인권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인권강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 교수진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강사양성과정 교과목은 인권의 역사·개념·가치,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등으로 나뉘는데, 실제 인권위마저도 이 교과목의 교수진은 매 회기때마다 바뀌고 있고, 

강사양성과정에 참여하는 교수진간의 사전 회의 등은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권강사양성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 교과목의 교수진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관점을 보일 

경우, 다양성보다는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교수진은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하고, 인권의 핵심 내용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전문 교수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인권강사양성과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교과목을 구성하며, 교수법 등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인권위가 과거 인권강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인권강사는 실제로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만나 인권을 전파하는 중요한 메신저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권강사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권강사양성을 하나의 

학위과정처럼 구성해 나갈 필요도 있다. 인권위가 인권강사양성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전문 

교수진을 구성하는 등 컨트롤 타워로써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인권강사양성의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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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 업무 담당자 정기 워크숍 운영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마다 군인권교육협의회, 학교인권교육협의회, 언론인권교육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2019년은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인권강사나 강사양성을 주제로 한 협의회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인권강사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인권교육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핵심 주제로 부각된 적은 없다.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듯 인권강사양성에 있어서도 협력이 

절실한데, 인권위를 포함한 공공분야의 특성상 2~3년 주기로 인사이동 등이 있어 업무 연계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인권 업무와 관련한 인력과 예산의 확충도 쉽지 않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일만한 기회를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면, 인권위가 인권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이나 워크숍을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인권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인권 업무 담당자 대상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기획안 작성법(가칭)’,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및 활용 안내(가칭)’등과 같은 주제로 협의회가 아닌 워크숍을 운영하는 

것이다. 단, 이러한 워크숍은 일회적인 것이 아닌, 해마다 또는 분기마다 동일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이나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인권 업무 담당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인권위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교육원, 인재개발원 등에서 인권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권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관이나 팀내에서 인권 업무를 코칭해 줄 수 있는 

사례도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인권위의 이러한 역할은 전반적인 인권 업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인권교육원(가칭)의 설립 및 운영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에서는 국가인권자원훈련센터(a national human rights resource 

and training centre)를 설립하여 인권에 대한 연구 및 강사(trainers) 양성 등의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인권교육 업무가 분산되지 않으면서도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제7조는 ‘국가가 인권교육과 훈련의 일차적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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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인권교육원이 설립되지 않아 인권교육 전담기구로써의 역할은 인권위가 맡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로써 인권위의 기능은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연구·정책,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한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협력’등 매우 포괄적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인권교육의 제도화, 전문화, 대중화, 내실화라는 전략65)을 수립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권위 인권교육운영팀의 인원은 총 

6명이지만, 인권강사양성과정을 맡고 있는 담당자는 1명으로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인권교육은 여러 법령 및 조례66)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그 수요가 점차 증가 추세이고 이에 

따라 강사양성도 확대되어야 하지만, 이를 인권위가 전담하기는 역부족이다. 이에 유엔이 인권교육 

전담기구의 설치를 장려한 바와 같이, 인권교육원을 설립하여 앞서 제언한 모든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교육원을 설립할 경우 인권강사양성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 각 분야별, 직무별, 지역별로 

발생하는 편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사양성과정 및 보수교육을 상시 

운영할 수 있어 강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인권강사양성과정은 그동안 편의시설 미비와 전문 교수진의 부재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 소수자(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인 당사자가 강사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만일 

충분한 교육환경이 구축된 인권교육원이 설립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인권강사양성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인권교육의 대중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6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중장기 행동계획(2013~2022)」, 2013. 

66)  「정신건강복지법」을 포함한 총 12개 법률과 국방부 「군 인권업무 훈련」 등 7개 훈령과 행정규칙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등에서 

인권교육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Ⅴ. 종합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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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 및 결론 

공공분야에서 인권교육은 어느덧 익숙한 것이 되었다. 우리가 실제 인권을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인권 자체에 대한 노출 빈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이유로 한편에선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선 교육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교육을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역량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실태조사는 공공분야 인권강사양성 현황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인권강사양성의 체계적 운영 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고, 특히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교육 관련 결의문을 중심으로 

조사의 방향을 유지하였다. 또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를 양성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는 2017년 이전 9건, 2018년 8건, 

2019년 7건으로 나타났고, 인권강사를 양성하게 된 배경으로는 ‘인권교육과 관련한 법령 및 조례가 

있어서’가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강사양성의 예산은 최저 300만원부터 최고 1억원 

이상으로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권강사양성과정의 모집 대상으로는 ‘모집분야에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이 29.4%, 

‘인권교육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26.5%로 나타났고, 양성과정의 수료 기준으로는 ‘출석’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운영 형식으로는 기본-전문-심화의 3단계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성과정의 교수진으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28.2%,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 활동가’가 

20.5%로 나타났다. 

셋째, 인권강사양성 후 인권강사로서 활동하는 시기는, ‘수료 직후, 바로 활동’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사 1인당 연간 강의수는 ‘5회 이하’가 38.9%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강사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지 않는다’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그 동기는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가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인권강사가 보완해야 할 역량으로는 ‘전문분야에서의 인권’이 25%, ‘강의를 기획하는 방법’이 

21.4%로 나타났고, 인권강사양성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인권강사양성과정의 프로그램 등 기획’과 

‘인권강사양성과정의 교수자 섭외’가 28%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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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양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 ‘필요없다’는 34%로 

나타났고, 인권강사양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로는 ‘타 공공기관(인권위 등)에서 양성한 

인권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에서 인권강사를 양성한 적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양성과정의 참여자와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에게 던진‘인권강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도출한 인권강사의 의의는, 

‘인권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인권에 대해 끊임없이 학습해 나가며,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 즉 책임감을 가지고 강사로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문헌 조사와 설문 및 심층면접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강사양성에 있어 국가인권 

위원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인권강사양성의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공공분야 담당자들이 인권위에 바라는 바였고, 인권위 혁신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바 있는 역할이다. 

이에 인권위는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양성되고 있는 강사간의 격차를 줄이고, 강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양성체계를 개발 및 보급하는 등,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인권강사양성과정의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이다. 국가인권기구로써 인권위가 

‘인권교육의 전문화, 내실화’라는 전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영역이든 인권강사양성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보급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한다. 앞선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인권강사를 양성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프로그램의 

기획이었는데,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가이드라인(가칭)’과 같은 자료집을 제작 및 배포한다면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있는 인권강사가 양성되는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권강사양성의 전문 교수진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이다. 인권강사양성을 위한 전문 

교수진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하여 강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권의 핵심 내용을 공통분모로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인권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위과정처럼 

강사양성과정을 구성 및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인권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 워크숍을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협의회 

및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으로는 인권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적 도움을 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규 인권 

업무 담당자 대상 -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기획안 작성법(가칭)’과 같은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인권위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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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인권교육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에서 국가인권자원훈련센터(a national human rights resource and training centre) 설립을 

장려한 바와 같이, 인권교육 전담기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교육원의 설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거의 모든 교육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법정 의무교육도 사이버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할 틈도 없이 인권교육의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강사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교수법을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지원해 줄 

전담기구가 없다는 것이 유감스러울 뿐이다. 

인권교육의 방법 중 대면교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사의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 교육장소, 

교육시간, 참여 동기 등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핵심은 강사이다. 교육대상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교육장소는 적절한지, 교육기자재는 구비되어 있는지 등 교육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강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치밀한 계획표를 작성하듯 

체계적이어야 한다. 

이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인권강사양성의 컨트롤 타워로써 그 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분야의 인권강사양성 현황을 추가적으로 조사한 후, 

각각의 결과를 종합하여 인권강사양성의 통합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인권위가 설립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인권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이루어낸 

성과들은 모두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인력양성에 박차를 

가하여,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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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공분야 인권강사 활동 사례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은 각 회원국이 인권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1차 행동계획’을 시작으로 최근 ‘4차 행동계획’까지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 규범에 맞추어 인권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와 업무 협의 및 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인권교육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은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을 계기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권교육과 관련한 조례가 먼저 

제정되었고, 이후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일본은 현재 국가인권기구는 

설립되지 않았으며, 법무성과 지자체의 인권부서에서 인권교육 및 강사 업무를 맡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각 나라마다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본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공공분야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권교육과 

강사 관련 업무를 살펴보고,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인권계발활동 네트워크 협의회 

일본은 2000년 12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인권교육·계발 추진법)」을 

제정(법률 제147호)한 후, 현재 이 법에 기초하여 인권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인권교육은 인권존중의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을 말하며, 인권계발이란 

국민들에게 인권존중의 이념을 보급시키고, 국민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및 

그 밖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인권교육67)의 내용과 차이를 보이는데, 일본은 인권교육의 목적을 ‘정신 함양’에 두고 있지만 

6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인권교육 :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

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 능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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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서는 인권교육의 목적을 ‘역량과 실천’에 두고 있다. 2018년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했던 「인권교육지원법안」68)에서 정의한 인권교육의 

내용도 인권위 규정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의 인권교육 방향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인권교육·계발 추진법」제4조에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고 이를 

실시할 국가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제5조에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각 

도도부현이 지역의 특성을 더해 인권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인권과 관련한 전국망으로 ‘인권계발활동 네트워크 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이는 법무성의 

인권옹호기관, 도도부현, 시구정촌(市区町村), 공익법인 등이 각각 독자적으로 실시해 오던 인권계발 

활동을,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인권옹호 위원 조직체 및 그 외의 인권계발 활동 기관·단체 등이 

제휴·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 및 추진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협의회 사무국은 법무국69), 지방법무국 

및 해당 지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림 4>에서 법무국, 지방법무국이 설치된 도시 현황을 볼 수 있다.  

<그림 4> 인권계발활동 네트워크 협의회 사무국 현황(2020년)

 

68)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인권교육지원법안 발의 철회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2018.10.8.

69) 참고 : 일본은 중앙부처로 법무성이 있고, 주요도시 8곳에 법무국, 42개의 지방법무국, 261개의 지국, 105개의 출장소가 있다.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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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권교육은 「인권교육·계발 추진법」등의 법률에 기반을 두고, 각 도도부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단위로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도도부현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탁을 받아 

강사양성 강좌를 개설하거나, 기업, 학교 등의 요청이 있을 때 강사를 파견하는 곳은 다수 발견되었다. 

2. 문부과학성 (文部科学省)70)

「인권교육·계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71)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존중의 정신 함양과 

인권교육·계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인권교육·계발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교내 인권교육에 대해 ‘교육 활동 전체를 통해서 인권교육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적(知的) 이해에 그쳐 인권 감각이 충분히 녹아들지 않고 있는 등 지도 방법의 

문제, 교직원이 인권존중의 이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인권교육에 관한 대응 등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에 2004년 6월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인권교육 지도방법 등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를 ‘1차 정리’와 ‘2차 정리’로 나누어 발표하였고,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례 자료 등을 수집하여 「지도(指導) 등의 본연의 자세편」과 「실천편」으로 재편성한 ‘3차 정리’를 

발표하였다. 이 중 「실천편」의‘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면, ‘교원을 지역 내 인권교육 

지도자로 양성하고 활용하는 연수’과정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방학 중 교원이 교육위원회가 

주최하는 인권교육의 지도자 양성 연수회에 참가하여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익혀 PTA72)나 

지역인권연수회 강사로 활동하고, 인권교육 지도자로서의 스킬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등의 

인권의식 계발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각 학교의 인권교육 담당 교원을 지역의 인권교육 

지도자로 양성하는 연수로써, 참여·체험형 실습 등의 연수과정을 거친 후 활동하는 방식이다. 

연수 과정명은 ‘교원을 위한 인권학습 퍼실리테이터 입문강좌’이며, 하계방학 중 10회의 집중강좌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강좌를 이수한 수료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회 강사로 

활동하는데, 그 이유는 ‘교원과 보호자 등이 공통의 체험을 통해 인권교육의 기본적인 내용을 서로 

이해하고, 학교·가정의 제휴라는 기본적인 체제를 정비’하는 데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70) 문부과학성-대한민국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행정기관

71) 「인권교육·계발에 관한 기본계획」2002년 3월 15일 책정, 2011년 4월 1일 변경

72) 일본 PTA(Parent-Teacher Association)는 각 학교마다 보호자와 교직원(아동 미포함)이 참여하는 임의사회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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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쿄도 (東京都)73)

도쿄도는 2015년 8월 새롭게 책정된 ‘도쿄도 인권시책 추진지침’에 따라 계발·교육, 구제·상담, 

지원·연대라는 3개의 관점에서 인권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 지자체, 

민간 등이 연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도쿄도는 인권계발의 거점으로 <도쿄도 인권플라자>를 

설치하였고, 그 운영은 <도쿄도 인권계발센터>74)가 맡고 있다.

공익재단법인 <도쿄도 인권계발센터>는 ‘인권연수강사 출강사업’을 통해 기업, 단체가 실시하는 

인권문제연수에 맞춤형 강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나 관공서 의뢰를 중심으로 연간 300회 

이상의 연수75)를 실시 중이다. 또한 2020년 현재 공무원과 민간기업인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총 

10명의 위촉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4. 오사카부 (大阪府)76)   

오사카부는 1997년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오사카부 행동계획’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199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에 따른 실현을 목표로 하여 오사카부가 향후 

실시해야 할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방침을 밝히고, 구체적 시책의 방향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행동계획을 책정한 후, ‘오사카부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권시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인권교육 교재, 커리큘럼 

등을 개발·정비하였다. 또한 시청 내 각 부국, 기초자치단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동화문제계발지도자 양성연수’를 참여·체험형으로 재편하여 ‘인권교육 추진 세미나 인권계발지도자 

양성연수’를 만들고 인권문제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73) 일본 도쿄도 홈페이지 게시 내용 요약 

74) 도쿄도 인권계발센터-1971년 4월 도쿄도가 설립한 도쿄도동화사업촉진협회가 그 전신. 1998년 7월 도쿄도 인권계발센터 발족. 

2011년 일반재단법인에서 공익재단법인으로 변경. 

75) 출처 : 일본 도쿄도인권계발센터 홈페이지(www.tokyo-jinken.or.jp), 2018년도 실적 166단체 359회  

76) 오사카부는 서일본 최대의 도시 오사카시를 포함한 긴키 지방의 경제·교통의 중심이며, 주간 인구 및 인구밀도는 도쿄도에 이은 

일본 제2위의 행정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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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부는 인권교육의 방법으로 참여·체험형 학습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퍼실리테이터77)를 

양성하기 위한 비디오를 제작하고, 인권문제에 관한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감안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오사카시와 합동으로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 검토위원회는 1998년 3월 ‘국제화시대 

인권문제에 관한 인재양성 등의 방향성 전문가 연구회’보고를 실시하고, 2000년 3월 ‘인권문제에 

관한 인재양성기관 등 검토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대학원 수준의 전문적 지도자 양성기관의 필요성을 

제언한 적도 있었다.  

1998년 10월 제정된 ‘오사카부 인권존중사회만들기’조례는 2019년 10월에 개정78)된 바 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오사카부 인권시책 추진 기본방침’을 세우고, 이에 근거하여 2005년 3월 ‘오사카부 

인권교육 추진 계획’을 정하여 인권교육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오사카부민문화부 산하 인권국은 인권기획과와 인권옹호과로 나뉘는데, 인권기획과 소속 교육·계발 

팀은 ‘인권교육의 추진’, ‘인재양성사업’, ‘계발사업의 실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오사카부에서 시행하는 

인권교육 중 ‘인권종합강좌’사업은 재단법인 오사카부인권협회79)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오사카부인권협회는 2003년도부터‘인권계발 퍼실리테이터 챌린지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설해왔으며, 2012년부터는 오사카부의 위탁사업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전·후기 인권종합강좌를 개설중이다. 인권종합강좌는 인권상담가, 인권퍼실리테이터, 인권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은‘인권교육·계발이나 인권상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 등을 경험에 따라 습득할 수 있는 강좌를 연간 개최하고,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권종합강좌에 개설된 인재양성코스를 보면, <표 29>와 같이 전기과정과 후기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인권상담원 코스는 전·후기 모두 각 코스의 인권교과목을 전부 수강해야 수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사업은 올해도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전기과정은 종료된 상태이고, 

후기과정은 2020년 12월 현재 진행중에 있다.  

77) 우리나라에서는 인권교육을 행하는 사람을 ‘인권강사, 인권교육가, 인권교육활동가’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퍼실리테이터’라는 영어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퍼실리테이터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지자체 현황 자료를 찾아

보았다. 

78) 오사카부 홈페이지 – 개정 사유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인권 과제에 적확하게 대응하고,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환경 정비를 도모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자인 부민 및 사업자의 협력을 빼놓을 수 없어 「오사카부 인권 

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를 개정해 부의 책무에 더해 부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추가함’(2019년 10월 30일 시행)

79) www.jinken-osaka.jp 일반 재단법인 오사카부인권협회, 1951년 12월 설립



공공분야 인권강사양성 현황 실태조사 ｜ 107

<표 29> 오사카부 인권종합강좌 종합안내(2020) 

구 분 과정명 과목수 정 원 수료인정

전기

인재
양성코스

① 인권담당자 입문코스 7 40 -

② 인권퍼실리테이터 양성코스 12 25 有

③ 인권계발 기획담당자 양성코스 11 25 有

④ 인권상담원 양성코스 12 40 有

과목선택 인권교과목 28 60 -

후기

인재
양성코스

⑤ 인권퍼실리테이터 스킬업코스 6 20 -

⑥ 인권코디네이터 스킬업코스 4 20 -

⑦ 인권상담원 스킬업코스 12 30 有

⑧ 인권상담원 전문코스 12 30 -

과목선택 인권교과목 16 45 -

인권종합강좌 ‘인권퍼실리테이터’양성코스의 세부 목적을 보면, ‘인권계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직장, 학교, 지역 등에서 인권학습·인권연수를 참여체험형으로 진행 가능한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관점·행동·스킬 등의 향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인권강사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0> 오사카부인권협회 2019년도 사업보고‘인권퍼실리테이터 운영결과’

(전기) 인권퍼실리테이터 양성 코스

계획

참여대상 퍼실리테이터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싶은 사람 

참여기간 2019. 7. 18. ~ 2019. 8. 8.

모집정원 총25명 

과 목 수 12과목 

결과

신 청 자 총16명

수 료 자 총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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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인권퍼실리테이터 스킬업 코스

계획

참여대상 퍼실리테이터로서 강사(실천) 경험이 있는 사람 등

참여기간 2019. 12. 19.

모집정원 총20명 

과 목 수 6과목 

결과

신 청 자 총14명

수 료 자 총0명

오사카부인권협회는 오사카부의 위탁사업인 ‘인권종합강좌’사업 외 자체적으로 ‘인권퍼실리 

테이터’사업을 시행중이며, 2019년 오사카부인권협회의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그 목적을 

‘인권·부락문제 학습을 참여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여 강사로 파견함으로써 

직장·학교 등에서 인권을 깨닫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인권학습을 촉진하는데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5. 오카야마현 (岡山県)80)

오카야마현은 현이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오카야마현 인권정책 

추진지침'을 2001년 3월에 수립한 이후 5년마다 재검토하여 국가, 시정촌, 관계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인권존중 시점에 입각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제4차 오카야마현 인권정책 

추진지침(2016년 3월 책정, 이하 제4차 지침)’을 통해 본 시책의 추진방안은 인권존중의 시점에 입각한 

행정, 인권계발·인권교육, 상담·지원 및 구제로 나눠볼 수 있다. 

인권 존중의 시점에 입각한 행정이란, 현 행정의 모든 업무가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인권 존중의 시점에 입각해 업무에 임할 것과 체계적인 직원 연수를 통해 인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80) www.pref.okayama.jp 오카야마현은 일본 혼슈 서부 주고쿠 지방에 위치한 현으로, 세토내해에 면해 있으며, 현청소재지는 오

카야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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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계발·인권교육 부분에서는, 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계발·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계발에 있어서는 국가, 시정촌, 오카야마현 

인권계발 활동 네트워크 협의회 등의 관계기관과 밀접한 연계를 통해 계획적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인권 과제에 입각해, 친숙하고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이벤트의 기획이나 홍보 등에도 NPO, 스포츠·문화 

단체 등과 협동하여 민간의 아이디어나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 관련 연수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데, 강의 형식뿐만 아니라, 참가자가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좌담회, 참가자 자신이 스스로의 지식이나 체험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워크숍 

및 현지 연수 등이 있으며, 참여·체험형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함과 동시에 새로운 인권 과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카야마현은 학교, 가정, 지역, 직장 등 다양한 곳에서 나이와 생애주기 등에 맞추어 계발·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직, 교직원 및 사회교육자, 경찰, 의료·보건·복지 관계자, 소방, 미디어 

관계자 등 인권 관련 직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상담기관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적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오카야마현 교육청 인권교육과에서는 ‘오카야마현 교육위원회 인권교육 강사뱅크’를 운영중인데, 

강사를 직접 소개하거나 알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교육 일정과 

주제를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6. 돗토리현 (鳥取県)81) 

돗토리현은 1996년 8월 전국 최초로「돗토리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 

7조에 근거해, 현민 모두의 의견을 현의 인권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해「돗토리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협의회」82)를 설치하였다. 2002년 4월에 설치된 인권국83)은 ‘돗토리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81) www.pref.tottori.lg.jp 돗토리현은 일본 혼슈의 동해 연안에 위치한 현으로, 현청소재지는 돗토리시이며, 일본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현이기도 하다. 

82) 돗토리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협의회 - 1996년 8월 1일 설치. 위원 26명 미만(제8조 제1항), 임기 2년(제8조 제3항).

83) 돗토리현 총무부 인권·동화 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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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돗토리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협의회’와‘돗토리현 인권시책 기본방침’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 인권(직장, 인권연수추진원)연수 분야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인권연수와 관련한 사업은 <돗토리현 인권문화센터>84)가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돗토리현 인권문화센터> 는 인권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연수사업이 그 주요 사업 중 하나이며, 현내의 각종 인권연수회 등에 강사를 파견하거나 인권 스터디 

모임을 통해 인권계발지도자를 양성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표 31> 돗토리현 인권문화센터‘계발자를 위한 인권 스터디 모임’(2020)

선택 테마 기본 내용

① 새삼, 인권이란 무엇일까?

  -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권의 구체적 내용

● 인권의 성립과정과 향후

● 권리와 의무의 관계성

● 인권에 관한 국내외법의 관계

● 기타

② 자존감의 의문

  -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어떻게 길러? 

    인권 문제와의 관계는?

●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 자존감의 육성법

● 자존감의 높낮이가 미치는 영향

● 자존감과 인권계발의 장의 관계법

③ 자타를 소중히 하는 커뮤니케이션 

  – 어서션(비공격적 자기표현)

● 어서션이란 무엇인가?

● 성립의 역사(비억압자의 임파워먼트)

●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의 경향 살피기

● 비공격적 자기표현의 연습

④ 인권문제는 왜 발생하나?

  - 사회적 다수자/소수자의 관계로부터 보자

● 특권이란 무엇인가?

● 특권의 구체적인 예

● 특권이 탄생하는 배경과 다수자가 특권을 부정하고 

   싶은 이유

● 특권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얼라이의 중요성)

84) https://tottori-jinken.org/?page_id=3 돗토리현 인권문화센터 - 1997년 11월에 돗토리현, 현내 전(全) 시정촌, 38개의 민간단체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된 단체. 1999년 사단법인 돗토리현 인권문화센터 설립, 2009년에 ‘재단법인 돗토리현 부락해방연구소’와 

결합해 2011년에 공익사단법인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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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통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일상적인 차별(마이크로어그레션)이란?

● 마이크로어그레션(미세한 공격)이란 무엇인가?

● 구체적인 예와 패턴

●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일으키는 피해

● 계발의 장에서의 취급방법(기대되는 효과와 한계, 유의점)

⑥ 워크숍의 효과와 퍼실리테이터 역할(기초편)

● 워크숍의 특징을 이해하는 체험(주로 미경험자 대상)

● 워크숍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제의 원인이나 대응책에 

   대한 논의(주로 퍼실리테이터 경험자 대상)

⑦ 강연력

  - 효과적인 스피치와 슬라이드 사용의 기본

    [실기 연습]

● 전달되는 스피치의 기본

● 이해를 돕는 슬라이드의 기본

● 실기와 피드백

<표 31>은 ‘계발자를 위한 인권 스터디 모임(2020)’안내문 중 강의 테마와 기본 내용에 관한 

부분으로, 그 대상과 내용이 국내 인권강사 대상 보수교육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었다. 모임의 

참가 대상은, 인권학습회 등을 기획·운영하거나 강사로 활동중인 사람(인권계발 담당자, 인권교육 

추진원85), 교원, 기타)이며, 참가 비용은 무료이고, 1회 참여시간은 2~3시간 정도로 하고, 강의 테마나 

형식(강의·워크숍(참여체험형)등)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7. 구마모토현 (熊本県)86) 

구마모토현은 인권 관련 업무를 인권동화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인권시책의 

기획에 관한 것’, ‘인권계발에 관한 것’, ‘인권인재육성에 관한 것’, ‘인권정보제공에 관한 것’, 

‘인권상담에 관한 것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85) 돗토리시의 경우, 인권교육추진원은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이고, 인권문제의 학습활동에 대해 지도, 학습상담, 사회교육관

계단체 육성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86) www.pref.kumamoto.jp 구마모토현은 일본 규슈 중앙부에 위치한 현으로, 현청소재지는 구마모토시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칼데라를 갖고 있는 아소산(阿蘇山)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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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현은 2020년 현재 ‘연수 지원(등록 강사 파견)사업’을 추진중인데, <그림 5>와 같이 

2020년 사업 안내문을 보면,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며, 현(県) 주최의 연수회 등에서 

실적이 있는 강사를 학교 교직원 인권 연수회, 아동·학생·보호자 인권 강연회, 기업·단체 직원 

인권 연수회, 기업·단체의 인권 담당자 연수회에 파견’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직원, 아동, 학생 등 내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림 5> 2020년 구마모토현 연수지원(등록강사파견) 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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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구마모토현은 동화문제(부락차별)를 필두로 한 다양한 인권문제를 이해하기 위해‘2020년도 

구마모토현 인권계발 Web 강좌’를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구마모토현민, 기업·단체 직원, 

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구마모토현 인권 관련 등록 강사를 

포함한 10명의 강사진의 동영상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구마모토현에 등록된 강사는 총 31명으로, 다양한 이력과 소속의 강사들이 분야별로 포진되어 있다.

<그림 6> 2020년도 구마모토현 인권 관련 등록강사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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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20년도 등록강사의 전문 테마 일람

인권강사들이 다루는 강의 주제는 한센병 회복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여성, 노숙인, 

동화문제(부락차별), 인터넷에 의한 인권침해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초기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한 후 강사를 파견했던 형식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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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지금까지 살펴본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인권강사양성·파견 실태가 지역적으로 국한되고, 각 

도도부현이 강사를 직접 양성하기보다는 기존 전문가들을 지역내에 주로 파견하는 형태였다면, 

‘국제이해교육센터 ERIC’87)은 강사를 직접 양성하여 전국의 관공서, 지자체, 교육위원회, 단체 등이 

주최하는 연수 및 학교의 교내 연수, 직원 연수 등에 강사를 파견하며, 지자체나 단체의 지도자 육성 

연수도 실시하고 있었다. 

ERIC은 1999년도부터 교육적 참여형 학습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 퍼실리테이터 칼리지를 

운영중인데, 기간은 2년이며 ‘액티비티 체험과 응용’, ‘실천 챌린지’라는 2개의 코스, 12강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도자 육성을 위한 연수는 퍼실리테이터 양성 기초 코스, 양성 집중강좌 등을 

연 6회 개최하고 있었으며, 6시간 이상의 퍼실리테이터 기초 코스를 마치면 퍼실리테이터 인증서를 

발행하고, 퍼실리테이터 기초과정 및 양성과정(100액티비티, 20개 프로그램 정도의 체험에 준함)을 

모두 마친 사람은 국제이해교육 지도자 자격을 인정하여 ERIC 퍼실리테이터로 등록한 후, ERIC의 

소개로 강사로 파견된다고 한다.   

ERIC은 1994년부터 각 지자체의 위탁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3년도 연수실적을 보면, 

연수시간은 1.5~7.5시간까지 다양했고, 연수주최자는 오카야마현을 비롯해 아이치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오이타현 등이었으며, 이 중 가나가와현은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가 현립 고교 10곳을 

대상으로 12회의 연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RIC은 지도자 육성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외에 위탁 프로그램도 운영중인데, 다양한 대상·요구에 

맞춘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입안·실시하고,‘국제이해, 환경, 인권, 지역 만들기’등의 폭넓은 테마로 

실적을 쌓고 있었다. 아래 <그림 8> 의 2018년도 일정을 살펴보면, 국제이해, 환경, 인권이라는 3개의 

테마와 나, 당신, 모두라는 3개의 스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RIC의 연수는 ‘머리로 

아는 것이 몸으로 가능하게 될 때까지, 참여에 의해 참여의 스킬을 익히고, 참여에 의해 참여형학습의 

진수를 체득해간다’는 참여형 교수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87) 국제 이해 교육 센터(약칭 에릭 ERIC) - 해외의 새로운 학습·교수법을 소개하고, 이를 실천 및 보급하기 위해 1989년 일본에서 

최초로 설립된 자료·정보 센터이며, 1974년 유네스코 총회의 권고에 따라 환경, 개발, 다문화 이해, 인권, 평화, 미래를 6개의 축

으로 하여 연수, 교재개발 및 제공, 자료실, 연구 등 4개의 서비스를 통해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지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수많은 

국제이해교육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음. 2000.1.17.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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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18년 ERIC 주최 연수 ESD88) 퍼실리테이터즈 칼리지 일정

 

88) ESD -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약어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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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쿄도, 오사카부를 비롯한 일부 도도부현의 인권강사와 관련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공공분야에서 직접 인권강사를 양성하기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렇게 양성된 강사가 공공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양성된 강사는 

일부 도도부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인권교육이 필요한 곳과 연결되고 있는 방식이다. 

일본은 강사의 이력을 표현할 때 교육대상별 구분보다는 테마(과제)별로 나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한 것과 장애를 주제로 교육이 가능한 것은 다른 

것처럼 일본의 경우, 후자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강사 명단이 게시되어 있었다. 

각 나라마다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차이 등이 있으므로 인권강사양성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 중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 것은 ‘퍼실리테이터’라는 강사를 통해서 

체험·학습형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 참여형 교수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맥락인데,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촉강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참여형 교수법’에 대한 학습 욕구가 높았던 만큼, 일본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내용을 참고하여 국내 인권강사 보수교육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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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89)

문부과학성 www.mext.go.jp

법무성 www.moj.go.jp/JINKEN/

법무성 인권옹호국 www.moj.go.jp/jinken/

인권 계발 활동 네트워크 협의회 www.moj.go.jp/jinkennet

총무성 www.soumu.go.jp

일본 변호사 연합회 www.nichibenren.or.jp

도쿄도 www.metro.tokyo.lg.jp

도쿄도 총무국 인권부 www.soumu.metro.tokyo.lg.jp

공익재단법인 도쿄도인권계발센터 www.tokyo-jinken.or.jp

도쿄도 인권 플라자 www.tokyo-hrp.jp

인권 라이브러리 www.jinken_library.jp

공익재단법인 인권교육계발추진센터 www.jinken.or.jp

공익재단법인 인권옹호협력회 www.k-jinken.or.jp

오사카부 www.pref.osaka.lg.jp

일반재단법인 오사카부 인권협회 www.jinken-osaka.jp

오사카인권박물관 www.liberty.or.jp

일반재단법인 휴라이츠오사카 www.hurights.or.jp

오카야마현 www.pref.okayama.jp

돗토리현 www.pref.tottori.lg.jp

공익사단법인 돗토리현 인권문화센터 https://tottori-jinken.org/?page_id=3

공익재단법인 돗토리시 인권정보센터 www.tottori-jinken-joho-center.or.jp

공익사단법인 돗토리현 실버 인재센터 연합회 www.torisilver-ren.com

돗토리 이끼이끼 시니어뱅크 www.tottori-ikiiki.jp

89) 일본 지자체 등 관련 내용의 홈페이지는 중요도와 연관성, 서술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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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현 www.pref.kumamoto.jp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국제이해교육센터 www.eric-net.org

홋카이도 www.pref.hokkaido.lg.jp

아오모리현 www.pref.aomori.lg.jp

후쿠시마현 www.pref.fukushima.lg.jp

나가노현 www.pref.nagano.lg.jp

니이가타현 www.pref.niigata.lg.jp

가나가와현 www.pref.kanagawa.jp

교토부 www.pref.kyoto.jp

교토인권나비 www.kyoto-jinken.net

효고현 https://web.pref.hyogo.lg.jp/index2.html

후쿠오카현 www.pref.fukuoka.lg.jp

사가현 www.pref.saga.lg.jp

오이타현 www.pref.oita.jp

미야자키현 www.pref.miyazaki.lg.jp

미야자키현 인권 홈페이지 www.m-jinken.jp

가고시마시 www.city.kagoshima.lg.jp

오키나와현 www.pref.okinawa.jp

도도부현 인권담당과 일람 https://www.pref.fukushima.lg.jp/sec/16005c/jinken-link02.html

NIED·국제이해교육센터 http://nied.love-hug.net

주식회사 시스템 브레인 www.sbrain.co.jp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본퍼실리테이션 협회 www.faj.or.jp

독립행정법인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 www.nise.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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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문 지 >

○ 조사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위탁수행기관 : 모든사람(인권교육연구단체)

공공분야 인권강사양성 현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분야에서 

시행하는 인권교육이 ‘더 나은’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인권강사양성 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의 결과는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에 

반영하고, 인권강사양성 기관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의뢰를 받은 ‘모든사람(인권교육연구단체)’이 수행하며, 본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를 

위해 순수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2020년 9월 

연구책임자 : 박병은(「모든사람」 대표)
연락처 : 02-2679-1210

이메일 : admin@allhumanbeings.org   

<설문지 작성 안내>

1. 본 설문은 48개 문항으로 15분~2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마지막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하신 

후, 제출 버튼을 꼭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식개선강사, 인성강사, 성평등(성희롱 등) 강사’양성과정은 본 설문지의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3. ‘인권교관, 인권교육활동가, 인권교육가’라는 표현은 인권강사 범주에 포함합니다. 

4. 기타 설문지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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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께서는 아래의 문항에 빠짐없이 체크 및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의 소속기관명과 부서 및 연락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OOO개발원 인권팀)

 기관 :                                     부서 :                                     사무실연락처 : 

Ⅰ. 인권강사양성 현황에 관한 질문

     (2018년~2020년 동안 운영한 인권강사양성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 인권강사를 양성한 해는 언제입니까? 

    (※ 해당연도 모두 체크, 보기 ④, ⑤번을 선택한 경우, 39번 문항으로 이동) 

① 2020년                          ② 2019년                          ③ 2018년 

④ 2017년 이전                   ⑤ 인권강사를 양성한 적이 없음

2.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인권강사양성과정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                                  ] (예시-아동친화도시 인권강사양성과정)

3. 인권강사를 양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인권교육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있어서                 ② 인권교육 요청이 많아서 

    (3-1번 추가 응답)

③ 인권교육이 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서          ④ 위탁사업이라서

⑤ 기타(                                  )         

3-1 (3번 문항의 ①번 응답자) 인권교육 관련 법령이나 조례명은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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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장 최근 실시한 인권강사양성과정의 예산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원 ] (예시-320만원)

5. 가장 최근 실시한 인권강사양성과정의 운영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기관이 직접 운영함                          ② 외부기관에 위탁함 

③ 공모사업에 예산만 지원                  ④ 기타 (                         )

6. 인권강사를 양성한 분야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아동·청소년분야            ② 청소년노동분야            ③ 장애분야                                         

④ 정신건강분야                 ⑤ 노동일반분야               ⑥ 노인분야

⑦ 이주민·다문화분야       ⑧ 스포츠분야                   ⑨ 여성분야

⑩ 분야를 구분하지 않음     ⑪ 기타(                          )

7. 가장 최근 실시한 인권강사양성 과정 중 집합교육시간은 총 몇 시간입니까? 

    [총             시간] 

8. 가장 최근 실시한 인권강사양성 과정 중 원격교육시간은 총 몇 시간입니까? 

    [총             시간] 

9. 가장 최근 실시한 인권강사양성 과정 중 사이버교육시간은 총 몇 시간입니까? 

    [총             시간] 

10. 인권강사양성 과정을 개설할 때마다 평균 모집 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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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권강사양성 과정의 모집대상은 누구입니가? (중복체크 가능)

① 자격요건이 없음                                        ②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인권단체 등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모집 분야의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추천서가 있는 사람                                   ⑥ 일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기타 (                             )

12. 인권강사양성 과정을 개설할 때마다 평균 수료 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             명]

13. 인권강사양성 과정의 수료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수료 기준이 없음                                                     ② 전교육 출석(결석 없음)

③ 출석 기준(예시- 결석 3회 또는 80%이상 출석 등)      ④ 시연평가 응시 유무

⑤ 시연평가 점수                                                         ⑥ 필기시험 

⑦ 기타 (                               )

14. 인권강사양성과정을 마친 분들에게 수료증과 같은 문서를 발급하십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수료증 발급                                               ② 이수증 발급

③ 위촉장 발급(14-1, 2, 3번 추가 응답)            ④ 발급하지 않음

⑤ 기타 (                              )

14-1 양성한 인권강사에게 수료와 별도로 위촉(또는 활동자격부여)을 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수료자 모두에게 발급                                 ② 강의시연 평가 합격자

③ 필기시험 평가 합격자                                 ④ 일정한 강의경력을 갖춘 자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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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양성한 인권강사에게 위촉장을 발급할 경우, 위촉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발급하지 않음                                      ② 발급일로부터 1년

③ 발급일로부터 2년                                 ④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⑤ 위촉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⑥ 기타 (                        )

14-3 위촉한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재위촉을 하게 된다면, 재위촉기준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재위촉제도가 없음                               ② 위촉기간 중 강의활동 경력에 따라

③ 보수교육의 참여 여부에 따라                 ④ 시연평가 등 참여와 점수에 따라 

⑤ 기타 (                     )

14-4 재위촉을 한적이 있다면, 재위촉 대상자 중에서 재위촉 비율은 얼마입니까? (예시- 80%)

         [                  ] %

Ⅱ. 인권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질문

     (2018년~2020년 동안 운영한 인권강사양성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5. 인권강사양성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과정 구분이 없이 1단계                        ② 기본-전문 등 2단계 구성

③ 기본-전문-심화 등 3단계 구성               ④ 날짜만 지정하는 1단계(예시-매주 토요일)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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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권강사양성 과정의 교과목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인권의 이해                           ② 인권 감수성                         ③ 차별의 이해(의미)

④ 자유권의 이해                       ⑤ 평등권의 이해                      ⑥ 사회권의 이해 

⑦ 인권침해의 이해                    ⑧ 인권침해 구제 절차 이해      ⑨ 강의 스킬법

⑩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⑪ 인권 콘텐츠 활용법               ⑫ 교안작성법(PPT 등) 

⑬ 국제인권(협약 등)의 이해       ⑭ 학대, 폭력의 의미                ⑮ 해당분야별 인권의 이해 

⑯ 인권 적용의 사례 및 기술       ⑰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⑱ 기타(                        )

17. 인권강사양성 과정의 교수자 섭외 시 가장 비중이 높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대학 교수(전임, 외래 등)         ②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③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 활동가

④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      ⑤ 공공기관 위촉 강사              ⑥ 민간기관 위촉 강사

⑦ 교육담당자가 강의내용 등을 직접 확인한 강사                        ⑧ 강의 이력이 많은 강사

⑨ 해당분야 전문가                    ⑩ 저서, SNS 등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강사

⑪ 기타(                      )

18. 교수자가 주로 활용하는 강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 2개 선택)  

① 강의식                                  ② 토론/토의식                        ③ 역할극과 같은 활동

④ 게임과 같은 활동                   ⑤ 질의응답식

⑥ 기타(                           ) 

19. 인권강사양성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표기)

① 강사 원고를 모은 자료집   ② 원고, 참고자료 등을 모두 담은 자료집   ③ 타기관에서 제작한 자료 공유    

④ 자체 제작한 표준교안      ⑤ 자료 제공 없음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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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개)

① 양성과정의 프로그램 등 기획                  ② 양성과정의 교수자 섭외(정보 부족)

③ 양성과정을 운영할 공간 확보                  ④ 양성과정을 위한 예산 확보 

⑤ 운영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              ⑥ 자료집 제작, 학습교재 준비 등 

⑦ 기타(                           ) 

Ⅲ. 인권강사 활용 현황에 관한 질문

     (2018년~2020년 동안 운영한 인권강사양성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인권강사양성과정 수료자(위촉 등)는 언제부터 인권강사로 활동합니까? 

① 수료 직후 바로 활동                               ② 수료 후, 다음 연도부터 활동

③ 수료 예정일 때부터 활동                         ④ 활동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음

⑤ 기타 (                              ) 

22. 양성한 인권강사는 양성기관이 주관하는 인권강의를 1년간 총 몇 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강사 1명당 강의수)

① 5회 이하                         ② 6 ~ 10회                         ③ 11회 ~ 15회 

④ 16회 ~ 20회                    ⑤ 21회 ~ 25회                    ⑥ 26회 이상

23. 양성한 인권강사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 2개) 

① 교사                    ② 학생                    ③ 국가기관 공무원                    ④ 지자체 공무원

⑤ 공공기관 직원      ⑥ 사회복지시설 직원      ⑦ 사회복지시설 이용인      ⑧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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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양성한 인권강사가 진행한 인권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순위 2개) 

① 인권감수성 향상                          ② 인권의 이해

③ 법정 인권 의무교육                      ④ 해당 분야 관련한 인권(예시-공무원의 인권)

⑤ 차별의 이해                                 ⑥ 기타 (                         )

25. 양성한 인권강사가 진행한 인권교육은 각 회당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몇 시간 정도입니까?

① 30분 미만                                    ②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⑥ 4시간 이상 

26. 귀 기관에서 양성한 인권강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배정하십니까?

①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담당자가 배정함

②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단톡방, 밴드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강사들이 선택함

③ 강의 신청과 관련한 홈페이지가 있어 담당자 개입 없이 신청자와 강사가 연결됨

④ 강사양성 후, 강의 배정 업무는 하고 있지 않음 

⑤ 기타 (                              ) 

27. 귀 기관(단체)에서 양성한 인권강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① 모니터링을 하지 않음

② 직접 모니터링은 하지 않고, 강의 평가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함 

③ 강사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보고서 등 모니터링 자료를 받고 있지는 않음 

④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 등 자료를 취합함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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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귀 기관(단체)에서 양성한 인권강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반영하고 계십니까? 

① 반영하지 않음

②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참고하고 있음

③ 모니터링 결과를 강사에게 알려주는 정도로만 활용함    

④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강의 배정이나 재위촉 등을 결정함   

⑤ 기타 (                              ) 

Ⅳ. 인권강사 보수교육 현황에 관한 질문

     (2018년~2020년 동안 운영한 인권강사양성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29. 인권강사 대상 보수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문항 30번으로 이동)                             ② 없다(문항 38번으로 이동)

30. 인권강사 대상 보수교육 실시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인권강사가 보수교육을 요청해서                   ②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③ 인권강사 자격 기준에 보수교육 이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④ 기관의 주요 업무가 보수교육 운영이라서 

⑤ 기타(                               )

31. 인권강사 대상 보수교육 중 집합교육은 총 몇 시간입니까? (예시-총4시간)

      [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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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권강사 대상 보수교육 중 원격교육은 총 몇 시간입니까? (예시-총4시간)

      [총           시간]

33. 인권강사 대상 보수교육 중 사이버교육은 총 몇 시간입니까? (예시-총4시간)

      [총           시간]

34. 인권강사 대상 보수교육의 참가 자격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② 인권교육을 1회 이상 한 사람

③ 본 기관소속의 인권강사(수료, 위촉)             ④ 보수교육 대상자(위촉 만료기간 등) 지정

⑤ 기타 (                       )

35. 보수교육의 교과목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인권의 이해                      ② 인권 감수성                            ③ 차별의 이해(의미)

④ 자유권의 이해                   ⑤ 평등권의 이해                          ⑥ 사회권의 이해 

⑦ 인권침해의 이해                ⑧ 진정제도(절차 등)의 이해         ⑨ 강의 스킬법

⑩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⑪ 인권 콘텐츠 활용법                   ⑫ 교안작성법(PPT 등) 

⑬ 국제인권(협약 등)의 이해   ⑭ 학대, 폭력의 의미                    ⑮ 강사, 강의에 대한 피드백 

⑯ 기타 (                           )  

36. 인권강사 대상 보수교육의 수료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수료 기준이 없음               ② 전교육 출석(결석 없음)            ③ 결석 기준(예시- 결석3회 이하)

④ 시연평가 응시 유무            ⑤ 시연평가 점수                        ⑥ 필기시험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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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귀 기관에서 양성한 인권강사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10

낮음                                                                                                                                 높음

38. 귀 기관의 인권강사가 보완할 역량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개)

① 인권의 가치, 원칙 등 일반적인 내용             ② 전문분야에서의 인권

③ 강의를 기획하는 방법                                 ④ 교안 작성법

⑤ 강의스킬(스피치, 몸동작 등)                       ⑥ 참여형교육 진행 방법

⑦ 기타 (                               )

Ⅴ. 인권강사양성에 있어 개선사항 등에 관한 질문

39. 현재 인권강사양성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40.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앞으로(2021년~2022년)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다(문항 42번으로 이동)                ② 없다(문항 41번으로 이동)

41. 인권강사양성과정 개설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업무가 많아서 검토할 여력이 없음

② 인권교육 요청이 별로 없음 

③ 직접 양성하기 보다는 타 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음

④ 강사를 양성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획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막연함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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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귀 기관에서 인권강사양성과정을 개설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개)

① 인권강사양성과정 공동기획(운영) 

② 인권강사양성과정 표준 프로그램(교과명, 내용, 방법 등) 제안

③ 인권강사양성과정의 기본 교안 제작 및 보급 

④ 인권강사양성과정의 교수진 추천 및 섭외

⑤ 귀 기관의 위촉강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운영

⑥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 공간 제공 

⑦ 기타 (                             )

43.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개선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기관에 바라는 점     

     ○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라는 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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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본 인적 사항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기본사항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표기(O) 및 직접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44.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중앙부처                     ② 중앙부처의 소속 기관                     ③ 중앙부처의 산하 기관

④ 지방자치단체              ⑤ 지자체의 산하 기관                        ⑥ 교육자치단체

⑦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              ⑧ 기타 (                      )

45.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                      ] (예시-서울시 광진구)

46. 응답자를 포함하여 귀 기관의 인권교육 담당 인력은 몇 명입니까?

      [총               명] (예시 : 1.5명)

47. 응답자는 본 업무를 맡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            년         월]

48. 응답자의 직위·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                     ]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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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조사 질문지>

범 주 질문 내용 

1 

일반적 사항

1-1 인권강사양성 관련 업무를 맡은 기간은 얼마입니까?

1-2 인권강사양성과정을 몇 회 운영하셨습니까?

2 

인권강사의 의미 

2-1 인권강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 인권강상양성과정을 운영하기 전과 후로 나누었을 때, 

      인권강사에 대한 기준 등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까? 

  2-2-1 변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2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3 인권강사가 꼭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3-1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거나 한계로 느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3-2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3-3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업한 적이 있습니까? 

  3-3-1 협업할 때 가장 아쉬웠거나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3-3-2 협업할 때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3-4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할 때 국가인원위원회에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4 

인권강사 모니터링

및 보수교육

4-1 귀 기관에서 양성한 인권강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4-1-1 모니터링을 한다면, 그 방법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4-1-2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2 귀 기관에서 양성한 인권강사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4-2-1 보수교육을 한다면, 그 방법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4-2-2 보수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기타

5-1 공공분야에서 인권강사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1-1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1-2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2 귀 기관에서 양성한 인권강사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분야 인권강사양성 현황 실태조사

I S B N 978-89-6114-796-5 93350 비매품

인 쇄 일

발  행  일

발  행  처

주     소

문 의 전 화

F A X

E - m a i l

제 작

2020년 12월 21일

2020년 12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humanrights.go.kr

인권교육운영팀 02)2125-9893

(02)2125-0917

edu@humanrights.go.kr

디자인모장 (02)2278-1990


	공공분야 인권강사양성 현황 실태조사
	목차
	Ⅰ. 공공분야 인권강사양성 현황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3. 인권교육의 개념을 통해서 본 인권강사의 의미

	Ⅱ.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양성 운영 형태의 변화
	1. 워크숍 및 연수과정을 통한 강사양성
	2.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강사양성
	3. 위촉제도를 통한 강사양성

	Ⅲ. 공공분야 인권강사양성 현황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인권강사양성의 일반적 현황
	가. 응답자의 소속기관 현황
	나. 응답자의 인권교육 업무 인원 현황
	다. 응답자의 인권교육 업무 기간 현황
	라. 인권강사양성 운영 기관
	마. 인권강사양성의 배경
	바. 인권강사양성의 예산

	2. 인권강사양성과정의 운영 현황
	가. 인권강사양성과정의 모집 대상
	나. 인권강사양성과정의 수료 기준
	다. 인권강사양성과정의 내용

	3. 인권강사양성 후, 운영 현황
	가. 인권강사로서 활동 시기
	나. 인권강사의 활동 사항
	다. 인권강사 모니터링
	라. 인권강사 보수교육

	4. 인권강사양성에 있어서의 어려움
	5.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인권강사의 의의

	Ⅳ. 인권강사양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 인권강사양성의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
	2. 인권강사양성과정 표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인권강사양성과정의 전문 교수진 구성
	4. 인권 업무 담당자 정기 워크숍 운영
	5. 인권교육원(가칭) 설립 및 운영

	Ⅴ.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일본의 공공분야 인권강사 활동 사례
	○ 설문지
	○ 심층면접질문지




